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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시리즈 6
ILO 100주년 기념 이니셔티브 

일의 미래  

일의 세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변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

이 있다.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제를 보다 잘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ILO)는 ‘일의 미래 이니셔티브(Future of Work initiative)’에 착수했으며 오는 2019년 ILO 

창립 100주년을 맞아 ⅰ)일과 사회, ⅱ)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ⅲ)일과 생산 조직, 그리고 

ⅳ)일의 거버넌스 등 수년 간 논의되어 왔던 4가지 쟁점들을 토론하기 위해 ‘100주년 기념회

담’을 제안했다. 이 이슈 시리즈는 정보 제공은 물론 국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의 대화와 토론

을 촉진할 목적으로 ‘100주년 기념회담’에서 논의하고자 엄선한 주제 영역의 주요 동향과 쟁

점에 대한 개요를 소개한다.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서의 협동 : 
협동조합의 미래를 향해*
이 시리즈에서는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술적,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그리고 환경적 변

화에 대한 협동조합의 대응방법을 살펴본다. 또한 핵심 쟁점뿐만 아니라 향후 토론에서 고려해

야 할 과제와 기회도 검토한다.1

1. 배경지식 : 핵심 쟁점 및 개요

협동조합은 전 세계의 모든 경제 부문에 존재하며 기업체이지만 수익창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광범위한 가치와 원칙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협동조합과 공제조합, 사회적 기업 및 단체 

등 다른 형태의 협업 조직과 기업은 사회연대경제의 일부이다.2 이들은 공공부문과 종래의 기

업들이 제공하지 않았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에 의해 탄생했다. 이 조직들의 공통

적인 특징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함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한다

(ILO, 2009). 또한 협동조합 및 상호조합은 조합원이 조직을 소유하는 조합원 기반 사업체로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민주적으로 결정한다. 

‘일의 미래’ 이슈 시리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급변하는 일의 세계에서 협동조합 기업은 점

차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며 고용을 창출하는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전 세계적으로 최

소 2억 5천만 명(CICOPA, 2014)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25개국 내 상위 300개 

협동조합은 2015년 한 해 동안 2조 5천억 달러(ICA & EURICSE, 2016)의 매출을 올렸다. 농

업, 금융 및 주택 분야의 협동조합은 수백만 명이 기본적인 삶과 생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의 미래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잠재력은 시

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때에만 발현될 것이다. 

이번 이슈 시리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의 세계의 주요 동향과 변화를 협동조합 기업과 관련

하여 설명하고 있다. 

* 이 이슈 시리즈는 시멜 에심
(Simel Esim), 왈테리 카타자마키
(Waltteri Katajamäki) 및 기 챠미
(Guy Tchami)의 기고문을 바탕으
로 작성했다. 

1. 이번 이슈 시리즈의 요약본은 ILO 
협동조합국(COOP)이 발행한 협동조
합과 일의 세계(Cooperatives and 
the World of Work) 시리즈 “변화
하는 일의 세계에서의 협동: 일의 미
래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탐구”에 수
록되어 있다(http://www.ilo.org/
global/topics/cooperatives/
news/WCMS_537002/ lang-
-en/index.htm).

2. ILO 및 파트너 조직의 사회연대경
제 관련 자료는 http://www.sseacb.
net 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슈 시리즈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
은 futureofwork@ilo.org로 보
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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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변화 : 금융위기는 극복되었으나 세계는 여전히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

해 있다.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으며, 각 나라에서는 사회

보장시스템을 유지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양질의 고용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

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최근 금융위기의 여파에도 협동조합이 다

양한 분야에서 조합원과 사업 규모가 성장한 이유와 방법을 분석한다.

��  �인구통계학적 변화 : 일부 국가에서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돌봄서비스가 필요하고 

또 다른 국가에서는 청년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

다(ILO, 2016g). 본 자료에서는 청년, 특히 실업상태의 청년들 사이에서 협동조합 모델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한다. 또한 어린이, 노인 그리고 신체적, 정신

적 그리고 기타 건강상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에게 돌봄서비스

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의 사례도 보여준다.

��  �기술적 변화 : 기술 변화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도 파괴할 수 도 있다. 기술 혁신과 그 파

급효과를 통해 많은 일자리가 자동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

회가 생길 것이다(ILO, 2016f). 본 자료에서는 긱 경제(gig economy, 온디맨드 경제라

고도 불리는 비표준화된 고용이 많은 노동환경)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기술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플랫폼협동조

합의 출현을 소개한다.

��  �환경적 변화 : 기후변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로 인

해 일부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변화(예: 재생 가능 에너지)시키며 사라지게 하거나 

대체한다.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기후변화에 적응(예: 농작물에 대한 공제보험, 농작물

의 다양성 또는 개선된 유역관리를 지원하는 농업협동조합)하고 완화(예: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임업 및 농림업협동조합)하는데 있어 각 국의 협동조합이 경제주체로서 어떻

게 대두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 �협동조합은 일의 세계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금융안정 및 포용을 촉진하는 협동조합

2001년 아르헨티나의 외환위기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위기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이 

탄생하고 기존 협동조합은 성장해 나갔다. 협동조합 기업은 최근 지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강인한 기업으로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 조합원이 소유하고 관리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금융

협동조합의 특징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 투자자 소유 은행보다 금융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

었다. 저축 및 신용협동조합, 협동조합은행 및 신용금고는 성장해왔고 특히 중소기업에 신용대

출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을 유지시켰고 동시에 직· 간접적인 고용을 창출해왔다(ILO, 

2013b). 협동조합 및 상호보험회사들은 2007년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래로 다른 보험회사보다 

나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협동조합 및 상호보험회사의 수익률은 22% 증가한 반면 전체 보험

시장의 수익률은 8%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최근 협동조합 및 상호보험회사의 시장점유율도 

증가하고 있다(ICMIF, 2016).

협동조합, 기타 사회연대경제 기업 및 조직과 같은 지역의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금융 및 금융 서

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에 부응하여 새로운 금융 메커니즘이 탄생했고 앞으

로도 계속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자금조달 기회를 이용할 수 없거나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대안을 찾기 위해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메커니즘은 (i)금융 접근성의 민주화 (ii)금융권에의 연대성과 호혜성의 가치와 

실천 재도입 (iii)지역경제발전 촉진 (iv)커뮤니티 활성화 촉진을 목표로 한다(UNRIS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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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조직결성과 협동의 원칙에 기초하는 금융 메커니즘의 예로는 윤리적 은행, 금융협동조

합, 지역사회개발은행, 연대소액금융, 대안화폐, 지역사회 기반의 저축제도, 주민참여예산제도, 

크라우드 펀딩, 가상화폐, 사회성과연계채권 그리고 임팩트 투자 등이 있다. 이 새로운 자금조

달 메커니즘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스타트업 협동조합들은 규제 장벽(예 신용조합)이나 

자금출처의 낮은 신뢰도(예 크라우드펀딩 메커니즘)때문에 위에서 열거한 모든 예를 쉽게 이용

할 수 없다(scholz, 2016).

노동자들이 재발견한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이 노동자를 위해 운영, 관리하는 기업체로 조합원은 출자를 함으

로써 기업 운영과 상관없이 모두 평등하게 1인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이사회 선출 시 입후

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Perotin, 2014). 서비스업부터 소매업, 교육 및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기업은 노동자에 의해 소유, 관리될 수 있다(UWCC, 2007). 이러한 노동자협동조

합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써 실적을 입증하고 있으며 다른 유형의 기업만큼 높은 생존율을 나

타낸다. 그들은 또한 생산성과 일자리 확보에 있어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Perotin, 2014).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은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 기존 조합 강화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해 조합

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Van Slyke, 2016). 북반구에서는 캐나다, 일본, 이탈리아, 스페

인, 미국 그리고 영국 등 많은 국가의 노동조합이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

서는 협동조합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여 왔다. 최근 많은 노동조합이 조

합원을 위해 협동조합 기업을 재발견하거나 비공식경제 노동자들이 설립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1인 1표’을 원칙으로 하는 협동조합 기업의 동등한 의결권은 특히 

지방경제와 비공식경제 환경에서 협동조합이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의 핵심 주체가 되는데 필

요한, 그리고 정당한 대표성을 부여한다. 투명성, 신뢰성, 책임감, 의사결정 참여, 조합원 요구에 

대한 대응 그리고 법에 대한 존중과 같은 우수한 거버넌스의 특성은 노동조합을 통해 본 협동

조합 비즈니스 모델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ILO, 2014b).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이 함께 전략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권리약화 저지, 노동의 유연

화, 실업 및 민영화 등 다양한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00개 이상의 노동자 소유 협동조

합 네트워크인 스페인의 몬드라곤 인터내셔널(Mondragon Internacional)과 미국의 전미철

강노동조합(United Steelworkers(USW))은 협력을 통해 노동조합이 후원하는 협동조합의 

설립 가능성을 모색했다.3 이를 통해 에너지와 식품도매분야에서 여러 노동자소비생활협동조합

이 설립됐다(Troncoso, 2017). Nurses Can 협동조합은 서비스종업원국제노동조합(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의 미국 캘리포니아 지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됐다. 공인자

격을 소지한 간호사들이 모여 설립한 이 협동조합은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간호사와 

환자를 직접 연결해준다(Schneider, 2016). 이와 같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간의 연대 사례는 

일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

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및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여 실업자들이 많이 발생했다. 비록 많은 기업

들이 구제되지는 못했지만 경제적 잠재력을 지닌 기업의 노동자들은 회사를 매입하여 노동자 

소유 기업으로 전환했다.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기업의 파산뿐만 아니라 기업의 미래

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소유주가 고령화로 인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기업에

서도 나타날 수 있다(Alperovitz, 2016; Tianga, 2016).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한 기업 수

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생산성은 생산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임금은 각 부문의 

평균 이상이다.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된 기업들의 생존율은 다른 유형의 노동자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높다(perotin, 2014). 변화하고 있는 일의 세계에서 앞으로도 노동자협동

조합으로 전환하는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 브라

질, 그리스,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는 최근 파산한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적 및 

법적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 통과됐다(ILO, 2014c).

3. 전미철강노동조합과 몬드라곤 
인터내셔널의 기본협정은 http://
assets .usw.org /Releases/
agree_usw_mondragon.pdf 를 
참조하기 바란다.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7



4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의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자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며 북반구에서는 특히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프리랜서 및 독립적 계약자

를 포함한 불안정한 고용관계와 일자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들은 중개수수료와 임금체

불, 그리고 계약부재와 같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극복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이용

하고 있다(Conaty, Bird and Ross, 2016). 긱 경제 노동자들 또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독자

적인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악덕 중개업자를 배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이를 통

해 권리와 혜택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사업운영에 대한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게 됐다. 

비공식 고용은 노동권과 사회보장의 결여로 인해 낮고 불규칙한 소득을 초래하며 양질의 일자리

와는 동떨어진 특징을 보이지만 전 세계 노동자들 사이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ILO, 2016e). 

남반구에서는 비공식 경제에서의 노동조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폐기물 수거노동자, 노점상 그

리고 가사노동자와 같은 비공식 경제 노동자들이 협동조합기업을 설립하고 있다(ILO, 2016a). 

협동조합은 규모의 경제 실현과 지방자치단체 및 중개회사와 같은 공공 및 민간 부문 주체와의 

교섭력으로 인해 비공식경제 노동자와 기업이 공식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선택지가 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취약한 노동자 그룹은 비공식경제에 종사하는 여성들로 그 상당수가 가

사노동자이다. 이들은 일반가정에서 명확한 고용 조건도 없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동법

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가사노동자협동조합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재정, 교

육 및 직업알선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자들은 모성보호 및 유급휴가와 같은 고용조

건의 개선을 협상하기 위해 상업적 직업소개소의 대안으로 가사노동자협동조합을 이용하고 있

다. 가사노동자협동조합의 사례는 한국, 트리니다드 토바고, 미국, 인도 그리고 필리핀 등 다양

한 국가에서 볼 수 있다(ILO, 2014a).

기술변화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기술 변화는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으로 인식된다. 이는 기존 일자리의 변형뿐만 

아니라 일자리 파괴와 창조를 모두 수반하는 역동적인 프로세스이다(ILO, 2016f). 온라인 플

랫폼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재화와 용역의 P2P 거래가 특징인 ‘공유’ 경제 또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4 는 일의 미래를 위한 참여와 성장의 동력으로 인식된다(De Stefano, 

2016). 미국에서만 1천만 명 이상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추

산된다(JPMorgan Chase & Co., 2016).

일부에서는 플랫폼 경제를 경제적 기회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비표준화된 고용형태의 규제

되지 않은 시장이 조성되어 고용관계가 악화되고 자영업은 증가하며, 그 결과 고용은 불안정

해지고 근로조건은 악화되며 사회보장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도 많아지고 있다

(ILO, 2016a). 플랫폼 경제에서 악화되고 있는 고용관계의 대응책 중 하나가 협동조합을 설

립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발언권과 대의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플랫폼협동조합은 노동자들이 공동 소유·관리하는 디지털플랫폼으로 노동자들은 플랫폼을 

신뢰하여 협동조합에 참여하며 플랫폼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다(Sutton, 2016). 이들은 온라

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생산, 온라인 직업알선,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하는 웹 

기반 시장, 그리고 이 경제 모델을 직접 뒷받침하는 기타 활동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을 집

약한다. 플랫폼협동조합의 노동자이자 소유자는 위험과 이익을 공유하고 계약조건의 개선을 

위해 협상하며 플랫폼 조직 및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도 참여한다. 

플랫폼협동조합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고 관련하여 법적, 재정적 및 조직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

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협동조합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관심

을 보이고 있다(Gorenflo, 2015). 택시기사들의 권리와 혜택을 보장하지 않는 실시간 승차공

유 중개 플랫폼을 배제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택시기사협동

4. 플랫폼 기반 경제에 관한 용어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유사
한 주제를 암시하는 데 사용됐던 용
어와는 다르다. 서로 중복되고 종종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는 다른 용어
로는 협동조합, 온디맨드 그리고 긱 
경제 등이 있다(see Martin, 2016).

 ILO-일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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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Scholz, 2014). 예를 들어 미국 덴버의 그린택시협동조합(Green 

Taxi Cooperative)은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한 스마트폰 택시 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사

용함으로써 현지 시장을 장악한 노조화된 노동자협동조합이다(Peck, 2016).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일의 미래에 관한 많은 논의가 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인구통계학적 변화 

또한 향후 수십 년 동안 일의 세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ILO, 2016g). 노

동시장 내의 인구통계학적 변화에는 청년, 여성 및 이주 노동자 수의 증가가 포함된다. 매년 약 

4천만 명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ILO, 2015c) 동시에 많은 국가에서 고령화가 진행되

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경을 넘는 이주자들도 계속해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 등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양질의 돌봄에 대한 요구

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의 65세 이상 인구 중 1/2 이상 또는 3만 명 이상의 사람

들이 장기요양보호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ILO, 2015b). 돌봄에 대한 수요

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화됨에 따라 돌봄경제는 미래의 고용창출원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돌봄노동자는 비공식 고용된 여성들로 그 중에서도 노동시장에서 착

취와 배타적 관행에 특히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이 많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은 고령자를 위한 돌봄서비스에 국한하지 않고 데이케어부터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를 위한 재택돌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ILO, 2017). 

과테말라와 우루과이, 캐나다, 일본 그리고 영국에서 협동조합기업이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는 

사람중심의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연

구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특히 여성 노동자에게 이익창출, 교섭력 및 법정 노동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 좋은 노동조건을 창출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식 계약 체결, 단시

간 노동, 그리고 임금수준 면에서 문제가 남아있다(ILO, 2016d).

다중이해관계자 돌봄협동조합(multistakeholder care cooperatives)은 돌봄노동자, 돌봄

수혜자와 그 가족 그리고 지방정부와 같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조합원으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새로운 이니셔티브로 떠오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성미산마

을(Sungmisan cooperative community)은 노동자, 교사, 부모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다

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이다. 이 곳은 데이케어 및 교육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및 고령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구성원 1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20개 이상의 협동조합 

기업이 모여 있다(ILO, 2017). 

이주 노동자와 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

미래에는 난민을 포함한 이주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ILO, 2016g). 협동조합은 이

주노동자들을 위해 공식 노동시장 참여와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민을 받아들이는 

국가의 사회보장 및 기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효한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금융협동조합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위한 비용효율성이 좋은 인프라를 제공하며 이민자들이 

본국에 돈을 송금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인하해주고 있다(ILO, 2015a). 농촌지역으로의 송

금거래가 전체 송금의 약 30~40%를 차지하는 데는 금융협동조합이 큰 역할을 다하고 있다

(CGAP, 2010). 

1. 이번 이슈 시리즈의 요약본은 ILO 
협동조합국(COOP)이 발행한 협동조
합과 일의 세계(Cooperatives and 
the World of Work) 시리즈 “변화
하는 일의 세계에서의 협동: 일의 미
래에서 협동조합의 역할 탐구”에 수
록되어 있다.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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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쟁, 빈곤,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난민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집을 떠나 난민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기업은 난민 대응 전략에 있어 점

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난민수용국가들은 현재 난민통합을 위해 협동주택, 직업알선, 

문맹퇴치, 직업훈련 및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난민촌에서는 난민구호단체의 지

원을 받아 협동조합을 설립해 난민의 고용 및 소득창출에 힘쓰고 있다. 또한 난민들은 수용국

가의 협동조합의 일원이 되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본국으로 돌아가 지역사회를 재건하는데 

활용해왔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동티모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레바논, 모잠비크, 르

완다, 스리랑카 그리고 네팔에서는 귀환한 소수민족 및 전직 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위한 고용

창출, 기업 및 주택 재건, 난민 및 국내 피난민을 위한 시장접근기회 제공, 그리고 화해와 평화

구축을 촉진함으로써 협동조합이 분쟁지역을 재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ILO, 2016c).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예: 농작물에 대한 상호보험, 농작물의 다양화 또는 유역관

리개선 등을 지원하는 농업협동조합) 및 완화(예: 신재생에너지협동조합, 임업 및 농림업협동

조합)에 점점 더 관여하고 있다. 도시 지역에는 폐기물관리시스템과 관련된 협동조합이 있는데 

인도, 브라질, 콜롬비아 및 남아프리카 등에는 폐기물수거노동자협동조합이 존재한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공식경제로의 이행, 직업상의 안전 및 보건, 직업훈련 그리고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개선

을 지원하고 있다(ILO, 2014d). 폐기물수거노동자협동조합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확산

하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폐기물수거노동자 협동조합에서는 많은 여성들

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며 이들은 협동조합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

고 여성들의 집단의식 향상을 실현하고 있다(Gutberlet, 2016).

농업에서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이 점점 더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의 협동조합은 지역의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을 민주적으

로 통제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합리적인 가격 결정 등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협동조합

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개발국의 13억 인구에게 청결하고 현대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자 노력하는 ‘모두를 위한 에너지(energy for all)’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다(ILO, 2013a). 방글라데시에는 50,000개의 마을에 전력망을 연결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촌전력화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이 있다. 이 협동조합은 보다 많

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태양열을 이용한 주택 전력화 시스템에 초점을 맞추고 있

으며 이용자 간의 전력거래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개선하여 초과 생산된 전력을 이웃과 거래할 

수 있다(Badiei, 2016). 

각 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임업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산림협동조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산림협동조합은 산림 소유자와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임업 관행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소유자와 조합원은 산림협동조합을 통해 양질의 묘목 식수, 재배, 보호, 우

수한 산출묘의 생산 및 유통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다. 협동조합은 임산물을 회수하여 등급을 

정하고 가공, 포장 및 판매하는 것 외에도 조합원에게 최신 기술정보 및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FAO, 2014). 인도의 육림업협동조합(Tree Growers’ Cooperative Society)은 인도정부의 

기한부 토지임차 사례의 좋은 예이다. 협동조합은 주정부로부터 토지를 장기임대하고 생계와 

수입 향상을 위한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마을의 공유지에 농장을 만들어 식재를 

관리한다(CIFOR,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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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토론을 위한 주요 쟁점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및 성장모델을 찾는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협동조

합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다른 사회연대경제기업들과 함께 협동조합은 변화하는 일의 세

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이 일과 생

산의 필수단위(ILO, 2015c)인 상황에서 협동조합기업은 상호부조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소유 

및 관리 구조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한다. 권리 회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

하는 다른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운동은 협동조합이 민주주의, 평등, 자치, 노동참여, 

고용보전 및 선택을 위한 가치와 원칙을 공유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강인함, 생존력 그리고 잠재력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은 종종 주변적인 경

제주체에 머무르고 있다. 거버넌스에 대한 노하우 부족과 같은 내부적인 문제와 법적제약이라

는 외부적인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협동조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협동조합모델이 변화하는 

일 세계에 대한 포괄적 대응전략이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유엔은 협동조합을 보다 지속가능

한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다양한 경제주체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UN, 2015).

최근 몇 년간 국제협동조합운동은 일의 미래에 관한 글로벌 정책 토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으

며 대표자가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5 협동조합기업과 협동조합운동이 직

면하고 있는 문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많은 국가에서는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규제환경이 적절하지 않다. 이는 국가 통제에 따

른 규제중심의 법률, 또는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 대응하는 협동조합 관련 최신 법체계

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연대경제 관련 규제 체계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불안정한 금융수단은 좋은 협동조합 사례 확산를 저해할 수 있다. 전통적인 금융수단에

서는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를 평가하는 노하우가 없는 경우도 있다.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협동조합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가 한정되어 있어 협동

조합기업에 대한 이해력를 높이는 것이 어렵다. 

�� �협동조합에 대한 통계와 협동조합이 고용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국가·지역 간에 

비교해 볼 수 있는 통계수치가 없기 때문에, 정책 및 실무에 사용될 수 있는 연구조사에

서 협동조합을 분석단위로 이용할 수 없다. 

�� �협동조합은 조합원과 이용자의 지역적 요구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및 국제 수

준의 정책 논의 참여에 제한적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비추어 봤을 때 변화하는 일의 세계에서 협동조합의 미래는 ILO 구성원과 파

트너들이 다음의 영역에서 얼마나 협력하느냐에 달려있다. 

�� ��규제 체계의 개발 : 협동조합의 노동자, 조합원 그리고 이용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새

로운 유형의 협동조합 창업과 성장을 법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규제를 개발하고 채택

해야 한다. 

�� ��규모의 확대 : 협동조합의 우수 사례 확대를 지원하는데 가장 적합한 금융 수단과 중개업

자를 개발해야 한다. 교육 및 훈련 커리큘럼에는 협동조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내

용을 포함해야 한다. 일의 미래에 관한 토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에 효

과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협동조합운동의 대표자를 토론에 참가시켜 힘을 길러야 한다. 

�� ��증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및 지식 창출 : 협동조합이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하고 다양

한 기업의 거버넌스 모델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협동조합 통계에 관한 국

제적인 지침을 도입해야 한다.  

5. 이에 대한 예로 2016년 10월 
퀘벡에서 열린 국제협동조합서미
트(International Cooperative 
Summit)는 주요 논의 영역 중의 하
나로 일의 미래를 언급했다(https://
www.sommetinter.coop/en/
programs/2016).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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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which serves and represents around 3 million 
cooperatives and 1.2 billion cooperative members globally and in all sectors of the economy, 
welcomes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Centenary Initiative with its focus on the Future of 
Work, and, within this context, the establishment of the ILO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In the first part of this document, we comment the Global Commission’s Inception Report,1 using its 
own structure and numbering, with inputs showing that cooperatives are both one of the largest 
world actors in work and employment and a significant laboratory of future trends; in the second part 
we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aimed at promoting cooperatives’ contributions to the future 
of work, based on the ILO standards.2 

I. COMMENTS TO THE INCEPTION REPORT FROM THE POINT OF VIEW OF COOPERATIVES

1 - A global snapshot: megatrends in the world of work 
A. The current state of the world of work

According to a recent and conservative estimate, cooperatives around the world employ or are the 
main source of income for more than 279 million people, almost 10% of the total employed 
population3, without counting the jobs and economic activities that have been created through loans 
granted by credit cooperatives, or through other key inputs provided by insurance cooperatives or 
electricity cooperatives to millions of producers, nor the indirect jobs generated for providers and 
clients. The wide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which also includes mutuals, worker-owned 
enterprises, associations, foundations, non-profits, NGOs, social enterprises etc.), of which 
cooperatives are a key pillar, represents an even wider share of the world’s employed population. In 
addition, many cooperatives are involved in producers’ and SME clustering, as has been recognized 
by the ILO,4 thus covering an even wider proportion of the world of work, with a very high expansion 
potential.  

1 ILO (2017) 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Geneva: ILO 
2 Many inputs in this report have been provided by CICOPA,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s sectoral organization 
for industry and services. The ICA wishes to thank CICOPA for such contribution.  
3 Eum HS (2017), Cooperatives and Employment Second Global Report: Brussels: CICOPA  
4 ILO (2015)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decent and productive employment creation; Geneva: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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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numbers, cooperative employment tends to be more sustainable in time, suffers less income 
inequality, and is characterized by a better distribution between rural and urban areas than the 
average.5 Cooperatives also constitute a large laboratory experimenting innovative and sustainable 
forms of work and work relations within the enterprise, like community cooperatives, social 
cooperatives, cooperatives between consumers and agricultural producers, cooperative on line 
platforms etc.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s mentioned above are particularly 
relevant when considering the Inception Report’s observations regarding today’s high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levels, particularly among the youth, stagnating ratios of 
employment to the population, increased job insecurity and flexibility,6 deterioration of social 
protection, widening inequalities7, and the fact that the organization of work and of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is experiencing profound changes that may strongly alter the way in which we 
work and the future of work itself. 

B. Megatrends and future of work implications

The Inception Report’s considerations regarding globalization and the financialization of the 
economy, as well as technological change, will be discussed below (3.A and 3.B respectively). Here, 
we will just briefly mention demography and climate change. 

Cooperatives are growing very quickly in economic sectors that are linked to demographic changes, 
such as population ageing, with care services in particular to the elderly, and migrations with work 
integration.8 They are also expanding rapidly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services and alternative 
energy generation, as part of initiatives aimed to combat climate change.9 

2 - Work and Society 
A. The attributes of work people value

The inception report states that “workers around the globe, with some variation across country 
income groupings, also value the contribution of a job to their individual experiences (interesting job) 
and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help other people through their work (jobs which allow someone to 
help others). They also value the usefulness of work to society, particularly in developing and emerging 
countries”.10 The increased sense of identity and meaning attributed to work according to the 

5 Roelants R, Eum HS & Terrasi E (2014) Cooperatives and Employment: a Global Report; Brussels: CICOPA, p. 8 
6 According to the ILO, the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 has even fallen marginally between 1991 and 2016; see ILO 
(2017) 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Geneva: ILO, p. 1 
7 Ibid., p 6-7 
8 ILO (2016) Global Mapping of the Provision of Care through Cooperatives; Geneva: ILO 
9 See www.RESCoop.eu  
10 ILO (2017) 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Geneva: ILO,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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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eption Report contrasts with the growing disenchantment about one’s work experience also 
mentioned in the report.11 
The qualitative component of cooperative work, combined with cooperatives’ quantitative 
importance, is particularly relevant in this regard. The report Cooperatives and Employment: a Global 
Report reveals, from a series of interviews on how people working in or within the framework of 
cooperative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feel “a combination of economic rationale, a quest for 
efficiency, shared flexibility, a sense of participation, a family-type environment, pride and reputation, 
a strong sense of identity and a focus on values.” 12 

B. Making “invisible” work “visible”

Cooperatives contribute to making “invisible” work “visible” in at least four ways: 
a. By contributing strongly to the transition from the informal economy, where workers and

their family members are often not recognized as workers, to the formal economy (see 4. A
below);

b. By institutionally recognizing volunteers’ work in some multistakeholder cooperatives, in
particular social cooperatives, as being part of work delivered by an enterprise;

c. Through the voluntary contribution of millions of cooperative members to the general
assembly or board meetings of their cooperative, which is institutionally recognized and
recorded in minutes; in fact, this is one of the largest movements of voluntary work in
enterprises existing in the world, and without which the cooperative experience, based on
members’ joint ownership and democratic control, would not exist;

d. By making visible “virtual labour” and “digital labour” (see 3 B below)

C. Work and well-being

The increasing levels of workplace accidents and psychological violence at the workplace13 with direct 
consequences on health and, increasingly, on life itself mentioned in the Inception Report and relayed 
in other documents and studies makes the experience of cooperatives, where such extreme 
phenomena tend to be rare thanks to their member-based and community-embedded identity, 
particularly relevant.14  

11 ILO (2017) 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Geneva: ILO, p. 15-18 
12 Roelants R, Eum HS & Terrasi E (2014) Cooperatives and Employment: a Global Report ; Brussels : CICOPA, p. 9  
13 The quest for efficiency at all cost has spurred human resource management techniques that strongly affect the staff’s 
psychological balance. For example, a New York Times article quoted an executive in Amazon’s book marketing division 
saying that “nearly every person I worked with, I saw cry at their desk”. Kantor J. & Streitfeld D. Inside Amazon: Wrestling 
Big Ideas in a Bruising Workplace; The New York Times, 15 August 2015, 
http://www.nytimes.com/2015/08/16/technology/inside-amazon-wrestling-big-ideas-in-a-bruising-
workplace.html?_r=0 . In many large companies, there has been a dramatic reduction in middle-level management, giving 
workers the perception of an anonymous, remote and faceless employer. 
14 According to the ILO, 2.7 million deaths per year (7600 per day) are due to work-related injuries or illness, while 
unemployment is also a source of illness: see ILO (2017) 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Geneva: ILO , p19-20. According to an article in the British medical review The Lancet based on World Bank and 
WHO data over 15 years, there were 160 000 more deaths through cancer in the EU between 2008 and 2010 in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19



Balancing the time dedicated to work and family is also an important aspect of quality employment, 
particularly for women, as the report points out. In many cases, cooperatives have been able to 
provide their workers, and particularly women, with flexible working times, thus promoting the work-
family balance. 

Cooperatives have also been contributing to employment creation and work integration of vulnerable 
groups, including women, migrant workers and refugees. As the ILO has pointed out15, cooperatives 
in several countries have been actively integrating migrants into the workforce or providing them 
with support, including in reducing health and psycho-social risks.  

D. Effective social protec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Labour flexibilization, including interim and casual work and zero hour contracts, as well as the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and ratio of self-employed observed in a number of countries, often 
result in disconnecting workers from social security and social rights. Despite the diversity of 
situations, legal statutes and national’s contexts, one of the major problems for non-standard 
workers is the absence of mechanisms providing access to existing social rights, while, as the 
Inception Report observes, as much as 55% of the world’s population has no access to any social 
protection whatsoever, and only 29% have access to a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system.16 

Like it has often been the case in the past, cooperatives are proving to be places for experimentation 
and innovation when it comes to securing people’s needs and work situations. An increasing trend of 
cooperatives established and owned by independent workers/producers shows that the cooperative 
model responds to the needs of both conventional occupations characterized by self-employment 
(artisans, architects, doctors, taxi drivers etc), and the emerging category of non-standard workers 
characterized by a high risk of precariousness, like those active in creative industries or digital 
economy (graphic designers, artists, journalists, couriers, etc), but also domestic and home-based 
workers, in particular women.17 By offering them both autonomy in the organisation of their work, 
and mutualised services, those cooperatives provide them with social rights and protection, in some 
cases as high as what employees are entitled to.18 

conjunction with both the rise in unemployment and reduction in public spending, and over 500 000 more in the world: 
Maruthappu M. The Role of Universal Health Coverage in Reducing Cancer Death and Disparities, The Lancet, 25 May 
2015, http://www.thelancet.com/journals/lancet/article/PIIS0140-6736%2816%2930376-2/fulltext ; In addition, The 
Lancet stated in 2015 that unemployment was at the origin of around 45 000 suicides every year in 63 countries: Nordt 
C. et al. Modelling suicide and unemployment: a longitudinal analysis covering 63 countries, 2000–11, The Lancet
Psychiatry, February 2015, http://www.thelancet.com/journals/lanpsy/article/PIIS2215-0366%2814%2900118-
7/abstract
15 ILO, Labour Migration Highlights No. 2: Labour Migration and Cooperatives, 2015: http://s.coop/2685o 
16 ILO (2017) 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Geneva: ILO, p. 3
17 https://www.wecandoit.coop/
18 http://smart-eu.org/team/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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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Decent jobs for all: full employment and raising standards of living 
A. What future for full employment?

As the inception report points out, while both the ILO Philadelphia Declaration and the UN 2030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advocate full employment, macroeconomic policies have shifted 
their emphasis from boosting employment to focusing on monetary and price policies, austerity and 
flexibilization, while the financialization of the economy linked to globalization has brought about a 
tendency towards short-termism in seeking efficiency and entrepreneurial gains.  
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Nobel prize winner Elinor Ostrom, participatory systems including 
cooperatives allow for “the intensive involvement of citizens in the initial design and continuing 
maintenance of the system”.19  In fact, cooperatives tend to prioritize long-term effectiveness over 
short-term, managerial efficiency, both because they are driven by citizens’ needs and aspirations, 
and because they involve those same citizens in an enterprise which the latter jointly own and 
democratically control. This, in turn, entails a strong element of entrepreneurial sustainability and 
resilience.20 In addition, their inner financial regime, based on capital accumulation and returns 
calculated according to members’ transactions with the cooperative and not according to amounts 
of share capital invested, protects them against financialization. 

B. Technological changes and jobs: Risks or opportunity?

The world is undoubtedly undergoing one of the most profound and radical waves of technological 
change it has ever known, particularly in the fields of IT and robotics, with profound applications in 
industrial automation, the delivery of goods and services through online platforms, and an 
organization of work and production in which individual workers, producers and users are often more 
disseminated in space. The adv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ntinued growth of robotization will 
change the sorts of jobs available in the future. Women may be disqualifying themselves from jobs 
altogether and certainly from the management ranks by leaving these fields to men. In the developed 
world, technological change could have the unhappy consequence of reversing the trends that have 
been so beneficial to women over the last few decades, in particular of the underrepresentation of 
women in the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fields in post-secondary 
education.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echnological change leaves many components of the world of work 
unresolved, especially as far as the social dimension of work is concerned, it also represents an 
opportunity to bring people together. Machines are still not capable of acting in the same way as we 
are, in regard to care and relationship to each other. Cooperatives are important actors in this 
process, they promote this union, now aided by technology while contributing to employment and 
citizenship. Technological change can also favour more genuine forms of collaborative work, such as 

19 Ibid. p. 1081 
20 See Stephen C. Smith and Jonathan Rothbaum Co-operatives in a global economy: key issues, recent trends and potential 
for development, pp 221-241, in Novkovic and Webb, eds. (2014) Co-operatives in a Post-Growth Era: Creating Co-
operative Economics; London: Zed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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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on among producers, freelancers and SMEs through cooperatives, as well as among 
cooperatives themselves.21 

In addition, many cooperatives are presently dealing with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more they 
cooperate among themselves in generating economies of scale through networks and groups, the 
more they tend to be successful in carrying out this transformation.22 
Technological change may even offer solutions to improve democracy within the enterprise (on line 
consultations, electronic voting etc.), something fundamental for cooperatives as they are governed 
by the “one person one vote” system.  

C. Potential for new jobs?

The Inception Report states that the changing landscape, including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may be offering opportunities to the future of work.23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comments in this respect that “it’s likely that work done by humans will increasingly involve 
innovative thinking, flexibility, creativity and social skills, the things machines don’t do well”.24 
Cooperatives undoubtedly have a strong potential advantage in all the activities that require mainly 
knowledge and the human factor. An increasing trend towards the creation of cooperatives active in 
knowledge-intensive activities25 has been noticed in a number of countries. There are a host of 
activities in local communities in which cooperatives can act in niche markets where the large 
companies, including those organized as platforms, find it more difficult to operate. Cooperatives in 
various countries have already started taking advantage of the new opportunities made available in 
the “white economy”, “green economy”, “circular economy” and creative industries. In many of these 
activities, the cooperative form has a comparative advantage because decentralized and democratic 
management is often conducive to their delivery. They also tend to be more gender-balanced. 
Regrouping in cooperative groups and networks offer better conditions to develop in these sectors 
thanks to the economies of scales that such groupings generate. 

The needs and demands for goods and services have also undergone a profound transformation 
everywhere. The needs of society and, more generally, of civilization as a whole, have changed. The 
needs that are appearing are not only linked to consumers’ or users’ choice, but also to evolutions 
that are leaving society with few or no options, such as the need to tackle environmental degradation, 
climate change, migrations, the refugee crisis (including the incipient climate refugees),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and population ageing. The expansion of activities revolving around IT, health and 

21 Mandl I. et al. (2015) New Forms of Employment; Dublin: Eurofound, p. 118-128 
22 Such as Ikerlan and the other technology innovation centres of the MONDRAGON cooperative group, see 
https://www.ikerlan.es/en/  
23 ILO (2017) 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Geneva: ILO, p. 27.28    
24 MIT Technology Review Business Report, p. 2  
25 Such as biotechnology, computer engineering, nanotechnology, robotics, telecommunications, data management, e-
educa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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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ervices,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energy production, organic food, for example, also 
have to do with these changes.26  

Cooperatives have a clear advantage in these activities given their particularly strong adaptability to 
knowledge-intensive production. Indeed, they are characterised by a high level of legitimacy and 
service quality since they provide solutions for and by the concerned group of individuals. By including 
the community or beneficiaries in the design and delivery process, they increase the chances to link 
the offer adequacy to the real needs.   

4 - The organization of work and production: “Labour is not a commodity” 
A. Informal employment and the future

According to the new ILO definition, the informal economy “refers to all economic activities by 
workers and economic units that are – in law or in practice – not covered or insufficiently covered by 
formal arrangements” and “does not cover illicit activities”.27  

Today, the deterioration of existing social rights and protection granted to workers and a consequent 
tendency towards informalization is drawing more people away from formal employment 
arrangements. The informal economy in developing countries has come to stay, with informal 
employment reaching up to 90% of total employment28 while in the industrialised ones, atypical 
forms of work inappropriately covered by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s and stemming from within 
the formal economy have been increasing, including, among others, the so-called “uberization” 
phenomenon. Empirical research, in particular at the ILO, shows that, since the 1980s, the informal 
economy has been continuously on the rise.29 While the precise impact of the recent global financial 
crises on the size of the informal economy in different countries still needs to be better defined, new 
forms of informality, often related to new technological development, have drawn attention 
particularly in the most industrialised countries30 and in emerging economies.31  

Cooperatives have been recognised as a tool for addressing the problems caused by the informal 
economy as well as informalisation. The ILO’s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2002 
(No. 193) states that “Governments should promote the important role of cooperatives in 
transforming what are often marginal survival activitie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informal 

26 Th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 in a study dedicated to the future of work, states that “62 per cent 
of new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jobs added through 2022 will be in health care” in the 
USA; MIT (2015) The Future of Work; MIT Technology Review Business Report, p. 3 
27 ILO Transition from the Informal to the Formal Economy Recommendation, 2015, n° 204 
28 ILO (2017) Inception Report for the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Geneva: ILO, p. 5 
29 ILO (2012) The informal economy and decent work: A policy resource guide - Supporting transitions to formality, Geneva: 
ILO 
30 Like European countries and Japan see contributions from Smart and JWCU; In some countries, like Romania, informal 
work involves up to 31.5% of the employed population, with more than the double for the youth 
31 Such as India, China, Brazil or Indonesia; see Eum, H. (2017) Cooperatives and employment – Second global report, 
Brussels : CIC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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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into legally protected work, fully integrated into mainstream economic life” (paragraph 9). 
ILO’s Transition from the Informal to the Formal Economy Recommendation, 2015 (n° 204) also 
recognizes the role of cooperatives in the transition. 

Cooperatives have been created to support and strengthen economic activities of self-employed 
producers or entrepreneurs in the informal economy, through various forms of shared services. 
Whereas these cooperatives cannot always provide a stable legal status or formal social protection 
to their members, they contribute to raising and stabilising members’ incomes, increasing the 
performance and competitiveness of members’ business, and making members’ voices heard 
collectively. Through cooperatives, self-employed producers and entrepreneurs in the informal 
economy can enjoy various services which were not available to them due to the small size of their 
business and lack of applicable formal arrangements. In the debates on the problems in the informal 
economy related to work and employment, several categories of workers who are in vulnerable 
situations have drawn special attention: these include waste pickers, domestic workers, migrant 
workers, street and market vendors, transport workers, home-based workers and providers of social 
services. Cooperatives have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ing and emerging economies 
in particular, in bringing income-generation opportunities to women, especially through women-only 
cooperatives.32 Many studies and reports show that shared service cooperatives among workers and 
producers can play an important role in organizing, supporting and representing them, by providing 
them a formal framework through which their economic activities can be recognised as real 
businesses and members can negotiate with public authorities in order to introduce appropriate 
social security and protection schemes.33 

B. The organization of work within global supply chains

With globalization, a profound transformation in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has been 
taking place over the last 30 years. On the one hand, the production of goods and services tends to 
take place either where it costs less or where the clients are situated, or both. On the other hand, 
with the strengthening of global supply chains, a good or service is increasingly produced in a complex 
and multistage process involving several regions of the world.  

Cooperatives in the various sectors of the economy are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global supply chains and, through it, to decent jobs. They provide scale to small and 
marginalised groups such as small-scale farmers, enabling them to access markets, information, 
technology and finance with conditions that they could not enjoy as individuals. They provide a 
governance model that allows participation and inclusion of all stakeholders, including workers, in 
the management of the enterprise. They redistribute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operation of global 

32 Like the SEWA cooperatives, see http://www.sewafederation.org/ 
33 See Birchall, J. & Simmons, R. (2009) Co-operatives and poverty reduction - Evidence from Sri Lanka and Tanzania, 
Manchester: Co-operative College; ILO, 2012, The informal economy and decent work: A policy resource guide - Supporting 
transitions to formality, Geneva: ILO; and Wanyama, F. O. (2014) Cooperative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A contribution to the post-2015 development debate, Geneva: 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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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s to its members and stakeholders including small-scale producers, workers and 
consumers. 

Cooperatives have shown the necessary flexibility to modify their production in order to remain or 
insert themselves in global supply chains provided they receive the appropriate advisory services, 
while cooperative groups have often been in a stronger position to internationalize and control larger 
parts of the chains, allowing for the creation of new jobs both in the original location of the enterprise 
and in new ones.34 Fair trade cooperatives are another example of cooperative internationalization, 
based on value chains.35 
Worker buyouts under the cooperative form often take place in enterprises that are part of global 
supply chains and that are closing down or where there is an intent to delocalize them elsewhere. 
Wherever business support services from the cooperative movement offer professional consultancy 
to these enterprises, like in France, Italy and Spain, these operations show a high rate of success.36 

C. Diversification o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Several of the non-standard employment forms mentioned in the inception report are essentially 
negative, such as 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s, dependent self-employment, zero hour 
contracts and the “gig economy”. However, the cooperative system has generated a series of non-
standard forms of employment that are based on an effort to implement decent work, such as the 
status of worker-members in worker cooperatives and social cooperatives, salaried employment for 
self-employed in business and employment cooperatives, interim work in labour cooperatives with 
better working conditions than in average interim agencies, etc.37 The latter, however, should not be 
confused with false cooperatives which are involved in labour intermediation, as has been the case 
in particular in Latin America. 

The Inception Report also mentions the “platform economy”. Conventional technology platforms 
benefit from the dispersal of the work force and the loss of physical connection with it. Separate parts 
of a same project are assigned to a constellation of workers disconnected from each other.38 As a 
result, the workers only maintain a virtual and disembodied link with their employer, making them 
unable to join forces to make common social demands.  

34 Luzarraga JM La estrategia de multilocalización internacional de la Corporación Mondragon, Ekonomiaz N.º 79, 1st 
term, 2012, www.ogasun.ejgv.euskadi.eus/r51.../es/.../downloadPDF
35 Sanchez Bajo, C. and Silvestre, B. (2014) Cooperatives in global value chains; Coffee in Guatemala and cooperatives, in 
Congrès des Sciences Humaines 2014
36 CECOP (2013) Business Transfers to Employees under the Form of a Cooperative in Europe; Brussels: CECOP 
37 Eum HS (2017), Cooperatives and Employment Second Global Report: Brussels: CICOPA, p. 66 

38 For example, Amazon’s on line labour brokerage Mechanical Turk “allows for a project to be broken down into 
thousands of bits, which is then assigned to so-called crowd workers. Often well-educated, novice workers are making 
between two and three dollars an hour in this environment. Just like migrant workers, barristers, or temps in the fast food 
industry, they are working long hours, are underpaid and treated poorly by their virtual bosses, and have few or no 
benefits”, in Scholtz T. (2015) Platform Cooperativism – Challenging the Corporate Sharing Economy, New York; Rosa 
Luxemburg Stiftung,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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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online platforms do not necessarily predetermine a type of organization of work which is 
disadvantageous to the workers or producers. By putting the interest of digital platform users at the 
forefront, and by involving them in financing, commercial life and business management, cooperative 
platforms can direct their efforts towards the satisfaction of this interest and not towards the 
accumulation of profits for the benefit of external investors who have a purely speculative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the platform. Despite the spatial dissemination which characterizes the platform 
economy, cooperatives mainta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mong the workers or producers.  

Embryonic initiatives of platforms using the cooperative democratic control model tend to suggest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control by a few can be de-coupled, and that the platform model 
can be compatible with the inner structural features which characterize cooperatives, no matter 
whether they are producers’, users’, worker or multistakeholder cooperatives.  

5 - The governance of work 
A. Governance of work: The state, employers and workers

While trade unions have suffered a fall in membership over the last few years as the Inception Report 
mentions, the membership of cooperatives has reached 1.2 billion, and the level of cooperative 
employment involves a substantially higher amount of persons than those re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279 million against around 180 milion). As for the ratio of 
unionization in cooperatives, it is often similar to the rest of enterprises in the same sectors and in 
the same countries. 

Cooperative apex organizations (federations, confederations, unions etc.) are usually classified as 
employers’ organizations and, like the latter, have been growing in numbers and membership over 
the last few years. Since cooperatives are member-based enterprises with a social mission, their apex 
organizations also have a specific nature and mission as compared to conventional employers’ 
organizations.  

B. Innovation in governance and labour regulation

Cooperatives have been key innovators in the governance of work, providing members, in the case 
of worker and producer cooperatives, with the double status of workers and producers and of co-
owners of their own enterprises. Multi-stakeholder cooperatives, a model now expanding rapidly in 
several countries, make workers and/or producers share the governance of the enterprise with other 
stakeholders such as the users. These models in the governance of work provide a strong innovative 
and experimental character to cooperatives, based on members’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control.  

While social dialogue and tripartitism should certainly be pursued, the world of work would certainly 
gain a lot by inserting cooperatives in social dialogue and tripartism. At the same time, alliances 
between cooperatives and both trade unions and employers’ organizations should also be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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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PROMOTION OF COOPERATIVES
The ILO, through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2002 (n° 193), has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s in job creation, mobilizing resources, generating investment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economy, and (…) that cooperatives in their various forms promote the fullest 
participation i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all people”. 

It would thus be very important that the Global Commission extend this recognition to the discussion 
on the future of work. As this document suggests, promoting the cooperative business model can be 
part of the solution to many of the challenges that the changing world of work is facing.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therefore call on the Global Commission to: 
 Recognize that cooperatives make up a considerable proportion of world employment and

substantially contribute to tackling the challenges highlighted in the Inception Report, and
promote the cooperative model as a creator of quality jobs and collective wealth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 Recommend that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cooperate with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to identify and showcase examples of good practice by cooperatives in addressing the
challenges highlighted in the inception report;

 Recommend that national governments fully Implement cooperative promotion policies
enshrined in ILO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2002 (n° 193), in particular in:
- Issuing legislation that reflects the ICA’s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 Promoting policies for the constitution of cooperative reserves and access to credit;
- Helping cooperatives develop social policy outcomes like benefitting disadvantaged groups,

including migrants and refugees;
- Promoting policies for the participation of women;
- Promoting cooperative education and training at all levels of the educational system,

information on cooperatives and skills training in cooperatives, particularly among the youth
- Supporting research on cooperatives and the introduction of a harmonized methodology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to demonstrate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cooperatives;
- Promoting the role of cooperatives in transforming informal economy activities into formal

ones;
- Promoting initiatives that facilitate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start-up,

consolidation, growth and clustering of cooperatives through access to business support
services;

- Encouraging exchanges of experience among cooperatives;
- Encouraging the representation of cooperatives by cooperative organizations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 Help cooperatives implement the ILO’s Decent Work agenda and the UN SDG n°8

Through ILO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2002 (n°193),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movement committed itself to promoting Decent Work (mentioned in the preamble
and in para 4)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mentioned in the preamble
and in para 4. 1) a)), while SDG n° 8 formally relays the concept of decent work within the SD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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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CA therefore requests governments to promote cooperatives’ efforts in promoting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working systematically to promote conditions 
that lead to decent work – job creation, labour rights, social protection and social dialogue 
aligned with the IL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 Employment. Governments should actively promote the cooperative model as a creator of

quality jobs and collective wealth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 Social protection for the workers. The conditions of access to social protection should change

so that all workers can have access to it, independently from their work status.
- Workers’ rights. The absence of any type of discrimination is enshrined in the first cooperative

principle. States should approve legislation allowing for monitoring of the proper functioning
of cooperatives, including in the field of workers’ rights.

- Social dialogue. The importance and role of social dialogue and collective bargaining at all
levels and to address the impacts of major digital, environmental and demographic changes
that cause profound changes for employees, employers and their relationships should be
upheld. In addition, dialogue and alliances between the cooperative movement and the trade
unions should be strongly encouraged.

●●● ABOUT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is a non-profit international association 
established in 1895 to advance the cooperative model. The ICA is the voice for cooperatives 
worldwide, representing 308 national level cooperative federations, individual cooperative 
organisations and government offices concerned with cooperatives across 107 countries 
(figures of April 2018). 

The ICA works with global and regional governments and organisations to create the 
legislative environments that allow cooperatives to form and grow.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promotes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s’ values-based 
business model.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unites cooperatives worldwide and is the custodian 
of the cooperative values and principles and makes the case for their distinctive values-
based economic business model which also provides individuals and communities with an 
instrument of self-help and influence over their development. The ICA advocates the 
interests and success of cooperatives, disseminates best practices and know-how, 
strengthens their capacity building and monitors their performance and progress 
over time. 

One in every six people on the planet are cooperators. Through its membership,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represents 1,2 billion people from any of the 2.94 million 
cooperatives worldwide. The largest 300 cooperatives in the world have combined annual 
revenues of 2.16 trillion USD (2015) and 28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10% of the 
employed population) secure their livelihoods in cooperatives, either through direct 
employment or by organizing through a cooperative. 

Operating from a global office in Brussels, Belgium,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s organised with four Regional Offices (Europe, Africa, Americas, and Asia-Pacific), and 
eight Sectoral Organisations (Banking, Agriculture, Fisheries, Insurance, Health, Housing, 
Consumer Co-operatives, and Industry and Service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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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ca.coop 

Uniting,  
representing and serving 

cooperatives 
  worldwideand 

serving cooperatives 
worldwid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s 

South Korea, July 2018 

www.ica.coop 

Uniting,  
representing and serving 

cooperatives 
  worldwideand 

serving cooperatives 
worldwide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서울/대구, 2018년 7월 12-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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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ve 1.2 billon members (an estimated 1 out to 6 people in the 
world);  

 3 million enterprises worldwide  

 10% of the world’s employed population 

 The cooperative share of GDP in the 10 biggest economies is 
equivalent to the GDP of Italy 

 

The cooperative movement 

* Figure as of May 2018 

 12억명 이상 조합원 (세계 인구 6명 당 1명 추산);  
 전세계 300만 개 협동조합 기업 
 전세계 고용인구 10% 
 10대 경제강국 내 협동조합 경제 규모의 합이 이탈리아 

GDP에 상응 
 

협동조합 운동 

* Figure as of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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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profit international association 
established in 1895;  
 The custodian of the cooperative identity 

(definition, values and principles): 
 The apex organisation for cooperatives 

worldwide, representing cooperative 
federations and organisations across 108 
countries*; 
 The ICA members are national level 

cooperative federations and cooperatives;  
 The ICA associate members are 

organizations promoting cooperatives.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Congress of the ICA, 1895 

The ICA’s General Assembly in Cape Town, 2013 

  1895년 설립된 비영리국제민간단체 
 협동조합 정체성 (정의, 가치, 원칙) 
수호자 
 108개 국가 협동조합 연합회들과 
관련 조직들을 대표하는 전세계적인 
수준의 연합조직; 
 ICA회원은 협동조합 연합회와 개별 
협동조합 
 ICA 준회원은 협동조합 지원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ICA 대회, 1895 

ICA 총회, 케이프타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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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operative identity 

 

 

 

 1844 Rochdale “Recommended practices” 

 1937 ICA Paris Congress: first review of the “Rochdale Principles” 

 1966 ICA Vienna Congress: second review of the cooperative principles 

 1995 ICA Manchester Congress: third review of the cooperative principles 
(7 years of consultation) and publication of the ICA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 2015 ICA publishes the Guidance Notes to the Cooperative Principles 

 

협동조합 정체성 

 

 

 

 1844 로치데일 “권고되는 실천들 (Recommended practices)” 
 1937 ICA 파리 대회: “로치데일 원칙들” 첫번째 개정 
 1966 ICA 비엔나 대회: 협동조합 원칙 두번째 개정 
 1995 ICA 맨체스터 대회: 7년에 걸친 토론에 기반한 협동조합 원칙 
세번째 개정 및 협동조합 정체성에 대한 ICA 선언 발표 
 2015 ICA “협동조합 원칙에 대한 안내노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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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erver status at the United Nations since 1946; 
 

• Continuous relations with the ILO since 1920; 
 

• Actively engaged with other UN organizations like FAO and 
IFAD and with the EU institutions; 
 

• Member of COPAC (gathering UNDESA, ILO, FAO and WFO) 
 

• Secure policy and legal recognition for cooperatives as a 
source of sustainable growth, decent work, food security, 
production, consumption, habitat, credit, insurance, social 
inclusion, peace, etc.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ICA as the global voice of cooperatives 

• 1946년부터 국제연합의 옵저버 지위 
 

• 1920년부터 ILO와 지속적인 관계 
 

• FAO, IFAD 등 국제연합 기구들 및 유럽연합 기구들과 
적극적인 연계 
 

• UNDESA, ILO, FAO 및 WFO와 함께 COPAC 구성원 
 

•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성장, 좋은 일자리, 식량 안전, 
생산, 소비, 주거, 신용, 보험, 사회통합, 평화 등 
국제연합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의 주요 과제에 
대한 해법임을 정책과 제도로 인정받고자 노력 

협동조합의 국제적 목소리로서 ICA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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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56/114 
“Cooperatives in Social Development” 

 

 

 
Recognizes “that cooperatives, in their various forms, promote 
the fullest possible participation i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all people, including women, youth, older 
person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re becoming a major 
factor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2001: UN 총회 결의안 56/114 “사회발전에서 협동조합” 

 

 

 
“다양한 형태를 가진 협동조합들은 여성, 청년,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최대한 참여하는 것을 촉진하며,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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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ILO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n° 193) 

 

 

 

First intergovernmental text spelling out the whole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and providing policy guidance on 
cooperatives 
Approved almost unanimously by governments, employers’ 

organizations and trade unions (except for 2 abstentions) 
Only ILO text mentioning a civil society organization 

Cooperatives have been mentioned in other ILO Recommendations 
since then (in particular on the transition to the formal economy 
and on peace)  

 

 

2002: ILO 협동조합 활성화 권고 (n° 193)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전문을 명시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 
가이드를 제공하는 첫번째 정부간 문서 
정부, 고용주조직 및 노동조합에 의해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 

(2개의 기권 예외) 
시민사회 조직을 언급한 유일한 ILO 문서 
이후 다른 ILO 권고안들에서도 협동조합이 언급되어 옴 (특히, 
공식경제로의 전환 및 평화와 관련한 권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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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s Centenary 

 

 

 

In 2019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established in 
1919, will have 100 years 
The ILO will focus the whole year on the issue of the Future of 
Work 
Several high profile events are due to take place, and important 
documents could be published 

 

2019: ILO 백주년 

 

 

 

2019년은 1919년에 설립된 국제노동기구 (ILO)의 100주년이 
되는 해 
ILO는 전체 1년 동안 일의 미래에 대한 이슈에 초점을 맞출 
계획임 
고위급 행사가 개최되고 중요한 문서들이 추간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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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This year, an ILO Global Commission on the Future of Work is 
discussing the Future of Work issue, and is due to release a 
report at the end of the year 
 
The ICA has sent comments to the Commission, with a text 
called “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2018: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 

 

 

 

올해 ILO 일의 미래 글로벌 위원회는 일의 미래 이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으며, 연말에 관련 리포트를 출간할 예정임.  
 

ICA는 글로벌위원회에 “협동조합과 일의 미래”라는 문서를 
제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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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operatives and the Future of Work 

 

 

 

1. Main characteristics of cooperative work and employment 

협동조합과 일의 미래 

 

 

 

1. 협동조합 일과 고용의 주요 특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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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ica.coop 

Thank you! 

www.ica.coo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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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국제 동향
- 디아나 도브간 (CICOPA 사무총장)

2018년 7월 12일 오후 2~9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서울NPO지원센터

2018년 7월 13일 오후 1~6시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실 (사회적경제주간 행사장)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s 

www.cicopa.coop 

July 2018  Seoul - Daegu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www.cicopa.coop 

July 2018  Seoul - Daegu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51



My presentation 

www.cicopa.coop 

My presentation 

www.cicopa.coop 

July 2018  Seoul - Daegu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국제 동향

52



About CICOPA 

About CICOPA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53



About CICOPA 

www.cicopa.coop 

a sectoral organisation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CA) since 1947 

2 Regional organisations: 
•CECOP-CICOPA Europe
•CICOPA Americas

About CICOPA 

www.cicopa.coop 

1947년 설립된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의 부문 조직 

2개의 지역 조직: 
•CECOP-CICOPA Europe
•CICOPA Americ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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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COPA 네트워크:  
29개국 45개 회원조직 
68,000 협동조합 기업 
4백만 노동자 
80%가 노동자조합원 또는 생산자조합원 
 
CICOPA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는: 
1,600만 노동자 
1,080만 노동자조합원 
580만 생산자조합원    

July 2018                                                                                             Seoul -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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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 and social cooperatives: 
growing trends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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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vic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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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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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Month 2015              Event        Place 

WORKER COOPERATIVES 

COOPERATIVES OF SELF-
EMPLOYED PRODUCERS 

• Quickly developing since the 1970s 
 
• Recognized legal status in  
     different countries  
     (10 national legislations  
      over the last 25 years) 

Social cooperatives 

www.cicopa.coop 

WORKER COOPERATIVES 

COOPERATIVES OF SELF-
EMPLOYED PRODUCERS 

• 1970년대 이후 빠르게 발전 
 
• 많은 나라에서 법적지위로 인정 
     (지난 25년 동안 10개 법률 도입)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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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crisis and consequent failures and 
bankruptcies  

Demographic changes and aging population: 
retirement of business owners without 
succession 

 

Workers buyouts 

www.cicopa.coop 

경제위기와 이로 인한 기업의 실패 및 파산 

인구학적 변화와 고령화 증가: 경영자들의 
승계자 없는 은퇴 

노동자기업인수 

July 2018                                                                                             Seoul - Da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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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 factor for W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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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Month 2015              Event        Place 

Workers buyouts 

노동자기업인수 성공 요인: 

제도적 환경 
및 공공정책 

 

네트워크 효과 

다른 
주체들 

노동자기업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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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producers’/workers’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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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생산자/독립노동자들의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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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 cooperatives  
in the changing world of work 
– How can worker cooperative model be an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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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노동자협동조합과 변화하는 일의 세계
–노동자협동조합은 어떤 해법이 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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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presentation 

 Summary of the chapter 4 « Cooperatives and employment : Second 
global report » (Eum, 2017) published by CICOPA 

 A chapter in the joint project of publication « Cooperatives and the 
world of work » (ILO Coop Unit, ICA CCR and CICOPA) 

 To aim at clarifying several conceptual and practical issues on the 
role of cooperatives in the informal economy situation  

www.cicopa.coop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발표문에 대하여 
 CICOPA 출간  « Cooperatives and employment : Second global 

report » (Eum, 2017) 4장 내용 요약 
 « Cooperatives and the world of work » (ILO Coop Unit, ICA CCR and 

CICOPA) 중 한 챕터 (2019년 출간 예정) 
 비공식경제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개념적, 실천적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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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Increasing interest on the role of cooperatives in addressing various 
social problems including transition from the informal to formal 
economy (UN SDGs, ILO recommendation N° 204) 

 Informalization of employment and economy is a problem not only in 
developping countries but also in industrialized countries – atypical 
forms of work, gig economy, uberization… 

 Need to recognize new forms of employment which are neither 
employees nor self-employed, e.g. self-employed contractors, 
freelancers, on-line platform workers… 

 Conceptual confusion on cooperatives’ role in addressing the 
problems related to issues of employment in the informal economy 

www.cicopa.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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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비공식경제에서 공식경제로의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UN SDGs, ILO recommendation N° 204) 다룸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증가 

 고용과 경제의 비공식화(Informalization)는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점차 주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 gig economy, 우버 등 플랫폼 노동 관련 
문제 등) 

 피고용인도 자영업자도 아닌 새로운 형태의 고용형태를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등장 (가령, 특수고용, 프리랜서, 온라인 
플랫폼 노동 등) 

 비공식 경제 및 비공식 고용 관련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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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problems?  

 Conceptual ambiguity of the informal economy – Formality and 
informality themselves are neither good nor bad. 

 Focus on problems caused by the informal economy – Deficits of 
decent work (employment generation, social protection, rights at 
work and social dialogue) 

 Informalization of employment and economy across the world 
 

 How are cooperatives answering these problems?  

www.cicopa.coop 

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 and Daegu, South Korea, 12-13 July 2018  

무엇이 문제인가?  
 비공식경제에 대한 개념적 모호성 – 공식성과 비공식성 그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님. 

 비공식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좋은 
일자리가 되지 못함 Deficits of decent work (employment 
generation, social protection, rights at work and social dialogue) 

 고용 및 경제의 비공식화가 전세계적으로 진행 
 

 협동조합들은 어떻게 이 문제들에 대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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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ontributions 

 Saving and credit cooperatives, mutual insurance, multi-purpose 
cooperatives and consumer cooperatives – provide certain formal or 
semi-formal services and access to formal arrangements 

 Shared service cooperatives – strengthen economic activities of self-
employed producers or entrepreneurs, through various forms of 
shared services, such as marketing, collective purchasing, provision 
of premises, information, R&D, training and consulting. 
 

 Not directly aim at changing informal employment into formal one 

www.cicopa.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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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기여 
 금융협동조합, 상호보험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 
비공식경제활동 주체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공식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식부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줌 

 서비스공유협동조합(Shared service cooperatives) – 마케팅, 
공동구매, 공동공간 활용, 정보제공, R&D, 훈련 및 컨설팅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자영생산자들이나 
개인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을 강화시켜줌 
 

 그러나 이는 직접적으로 비공식 고용을 공식적인 것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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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contributions in addressing 
employment issues in the informal economy 
 Shared service cooperatives specialised in providing work 

opportunity – play a role as employment agency which provide work-
placement services. e.g. domestic cleaning worker cooperatives in 
the US, actors’ cooperative agencies in the UK 

 Labour cooperative model – play a role as intermediary employer. 
e.g. labour service cooperatives in Philippines, some worker 
cooperatives in Colombia and Brazil 

 New initiatives focusing on provision of formal employment contracts 
– provide freelancer members with legal status as employee. e.g. 
business and employment cooperatives in France, Smart in Bel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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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경제의 고용문제를 다루는 특정한 
기여들 
 일자리 소개 서비스에 특화된 서비스공유협동조합 - 일자리 소개 
및 배치를 제공하는 인력소개소의 역할. (미국 가사청소 
노동자협동조합, 영국 배우 협동조합) 

 파견노동협동조합 (Labour cooperative model) – 
중개고용인으로서의 역할 (필리핀 노동서비스협동조합 labour 
service cooperatives, 콜롬비아 및 브라질 노동자협동조합 중 일부) 

 공식고용계약 제공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실험들 – 프리랜서 
조합원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형태인 피고용인의 지위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서비스 (프랑스 사업고용협동조합, 벨기에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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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 cooperatives as a direct solution to 
formalize informal employment but… 
 Primary aim of worker cooperatives is to provide formal and decent 

employment to their members 
 But only when conditions would be met 

 Can worker-member benefit from legal status as employees and 
social protection & rights at work accordingly?  

 If not, des cooperative legal framework regulate social 
protection & rights at work for worker-members?  

 If any of both would not be met, there is a risk that the cooperative 
model might be abused by real employers or public authorities as 
cheap and easy solutions for out-sourcing and/or quick job cre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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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고용의 공식화를 위한 직접적인 
해법으로서 노동자협동조합, 그러나… 
 노동자협동조합의 우선적 목적은 조합원들에게 공식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임.  

 그러나 이는 단지 특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가능함.  
 노동자조합원들이 피고용인 지위에 따르는 사회보장 및 
노동권을 적용받고 있는가?  

 그렇지 않다면, 협동조합 법 자체가 노동자조합원의 
사회보장과 노동권에 대한 규정을 포괄하고 있는가?  

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적용되지 않으면, 노동자협동조합이 
외주화와 손쉽고 값싼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기업과 정부에 
의해 남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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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position – Institutionalization of worker 
ownership 
 Untold dilemma of cooperative model 

 Self-employed producers’ shared-service cooperatives in 
industrial and service sector (e.g. handcraft artisans’ 
cooperatives, transport cooperatives) – Are members really 
independent self-employed workers? Aren’t they dissimilated 
form of employees?  

 Worker coperatives without legal protection for worker-
members + Newly emerging forms of work (e.g. platform work) - 
flexibility or precariousness?  

 Debates around recognition of new forms of work – more flexibility + 
certain level of rights and protection + (collective responsibility 
through democratic governance and worker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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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협동노동의 제도화 

 협동조합 모델의 불편한 딜레마 
 산업 및 서비스 분야 생산자들의 서비스공유협동조합 

(장인협동조합, 운수협동조합, 한국의 경우, 사업자협동조합) 
– 조합원들은 정말로 독립적인 자영생산자들인가? 실질적인 
고용상태를 감추는 위장막은 아닌가?  

 노동자조합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없는 노동자협동조합 
모델 +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 - 유연화 인가 
불안정화인가?  

 새로운 형태의 노동에 대한 논의 – 보다 많은 유연성 + 일정한 
수준의 노동권과 사회보장 + (민주적 거버넌스와 협동노동을 통한 
집합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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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ty in 
labour market 

 
 
Worker 
coop 

 
 

Probationary period 

Service-
shared coop 

Individual members’ income increase and cost reduction 
(but not institutional stability) 

Worker ownership – Both economically 
and institutionally stable employment 

Coop specialised in 
providing legal status of 
employee 

High level of social protection and rights at 
work (but no economical stability) 

Appropriate 
institutional settings 

Transition coop towards worker coop (lack of institutional and economical stability) 
- What should be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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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불확실성 

 
 
노동자 
협동조합 

 
 

준조합원 

서비스공유협
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 
다중이해당사자
협동조합) 

개인의 수입증가, 경비감소 
(제도적 안정성 X) 

협동노동 – 협동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제도적(내부+외부)으로 안정된 일자리 

고용지위 부여에 특화된 
서비스공유협동조합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 및 노동권 보장 
(경제적 안정성 X) 

적절한 
제도적 환경 

노협지향 전환기협동조합 (제도적, 경제적 안정성 모두 부족) –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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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ttention!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www.cicopa.coop 
 
Hyungsik Eum eum@cicopa.coop 

www.cicopa.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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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www.cicopa.coop 
eum@cicopa.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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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협동조합

SMart 사례
- 세바스티안 폴(SMart 벨기에 혁신담당)

2018년 7월 12일 오후 2~9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서울NPO지원센터

2018년 7월 13일 오후 1~6시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실 (사회적경제주간 행사장)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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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We are a platform that offers 
mutualized services and social 
protection to autonomous workers
www.smart-eu.org

The story

In 1998, SMart stands for Société Mutuelle pour artistes. 
We started in Brussels, Belgium with artists as our first public. 
Our founders started to help them deal with paperwork, standardizing 
contracts and giving info on how to declare their work. 
We started of with a team of 3 advisors working in a basement. 
Over the years more and more people came, we didn’t look for them, they 
found us. Now we are open to every sector (not only artists).
We are a platform, we use IT tool in which our members can plug and out 

of to declare their work.

By invoicing through SMart, they become our employee and we their 

empl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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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pt and solution

That means they have access to a better social security package : health 
insurance, work accident insurance, unemployment benefit, child 
allowance and they build up for their pension.
We manage the risks linked to freelancing together. 
We allow the freelancer to stay autonomous, independent while working in 
shared structure which gives them security.
SMart take cares of the debt collection, the freelancer is paid 7 days after 
he finished his job thanks to the mutual guarantee fund which all users 
contribute to. 

Members profile

프리랜서 협동조합 SMart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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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 multiple skills & jobs
— Undertake different roles : employer/employee
— Have multiple employers
— Have irregular income
— Are highly mobile

= complex legal issues, high risk, lot of administration

Our business model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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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of our members paid the same fee for the use of our services, 6.5% of 

the amount they invoice to their clients. 
The revenues cover our operational costs and the surplus is invested in a 
range of mutualized services.
SMart is a cooperative, our members are the owners. 
The value generated is completely reinvested in our local communities and 
development.

Mutualized services

Administration and legal support : personal career advice, insurance, 
employment declaration, legal advice, leasing
Financial support : mutualized guarantee fund, debt collection, micro 
financing
Development/new services : creative hubs, European development, 
permanent contracts, trainings

프리랜서 협동조합 SMart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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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Impact

We allowed people to transit from the informal to formal economy, allow 
them to access the safety net of social security.
- 17 000 shareholders in Belgium
- 80 000 members for 2 200 FTE
- 9 European countries
- Turnover members : 170 000 000 €
- 230 permanent workers in Be/Fr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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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Coop

Our members could buy a share for 30€ . 
We are a multi-stakeholders coop (freelancers, permanent workers, our 
partners and the clients of the freelancers).
We are officially approved as a coop that respects the 7 values of the 
international alliance of coops : one person/one vote, open coop, 
democratic governance model, autonomous (financial autonomy is 
crucial),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Our General assembly became a yearly appointment with 1 000 of our 
stakeholders. Workshops, keynotes and debates inform on what we are 
doing.

프리랜서 협동조합 SMart 사례

86



The future of work

Creative Hubs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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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Vallée

LaVallée : 6.000 m² creative hub in heart of Molenbeek, a neighborhood in 
Brussels. 
130 creatives have a studio or office space, we also connect with many 
associations and schools. 

프리랜서 협동조합 SMart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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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ype of workers

At SMart, we saw the beginnings of the slasher, the gig worker who 
combines different jobs and skills for different clients within different social 
statuses. 

For exemple, a visual artists, works 2 days a week as a food delivery biker. 
He likes the work out and the flexibility, he gets to know all the holes and 
problematic traffic situations. Food delivery platform refuses to assume 
responsibilities as an employer (platforms dodge, see themselves as 
intermediaries), so we take that responsibility. 
We started filling the gap between precariat and salariat.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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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 Social Innovation

At SMart we use technology to automate tasks. It allowed us to change 
scale and offer our solutions to a larger public. 
It is also this use of IT solutions which makes it even more crucial to work 
on participation, to stay connected to needs of our stakeholders. 
We believe in 
- IT enabled social innovation
- In Platform coops opposed to neo liberal model in which value and the 
data are owned by a small group of investors.

프리랜서 협동조합 SMart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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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Co-ops

It is a growing international movement that builds a fairer future of work. 
Rooted in democratic ownership, Co-op members, technologists, 
unionists, and freelancers create a concrete near-future alternative to the 
extractive sharing economy.
- Value created via platforms extracted and distributed to citizens, users 
instead of private stakeholders
- Reconnect the digital economy to the local communities, avoid invasive 
platforms and encourage local initiatives. Digital economy needs to be 
inclusive.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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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experimentation

Bikers (Deliveroo, Take Eat Easy…) and the platform economy 

Permanent contracts : Providing a more stable income to our members. 
We calculate an average remuneration based on member’s earnings per 
year. For many, it is an important experience because they feel reassured 
about their social condition. They can organize themselves as they want, 
but every month they receive a fixed salary. Those with unstable jobs can 
buy an apartment because they have a contract. 

Embedding companies into SMart.coop : we plan a new service proposal 
for company constituted

For the future of work and 
social business

프리랜서 협동조합 SMart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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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propose 4 concrete approaches. 

First, promote a truly collaborative economy rather than a predatory one. 
Secondly, increase solidarity to encourage large-scale economic and social 

cooperation. 
Thirdly, reconcile different forms of work and workers by creating a truly 
inclusive European-wide social welfare system. 
Finally, defend the right to conduct social experiments at national and 
European level.

Sébastien PAULE

Chief Innovation Officer - SMart.coop

spa@smartbe.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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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M a rt  

W e  a re  a  p la t fo rm  t h a t  o ffe rs  m u tu a liz e d  se rv ic e s  a n d  so c ia l p ro te c t io n  to  
a u to n o m o u s  w o rke rs  

w w w .sm a r t-e u .o rg  

T h e  s to ry  

In 1 9 9 8 , SMart stands for Société Mutuelle pour artistes.  

We started in Brussels, Belgium with artists as our first public.  

Our founders started to help them deal with paperwork, standardizing contracts and giving info on how to declare their work.  

We started of with a team of 3 advisors working in a basement.  

Over the years more and more people came, we didn’t look for them, they found us. N o w  we are open to every sector (not only artists). 

W e  a re  a  p la t fo rm , w e  u s e  IT  to o l in  w h ic h  o u r  m e m b e rs  c a n  p lu g  a n d  o u t  o f  t o  d e c la re  th e ir  w o rk .  

B y  in vo ic in g  th ro u g h  S M a rt ,  th e y  b e c o m e  o u r  e m p lo ye e  a n d  w e  th e ir  e m p lo ye r .   

T h e  c o n c e p t  a n d  so lu t io n  

That means they have access to a  b e t te r  so c ia l se c u r it y  p a c ka g e  : health insurance, work accident insurance, unemployment 
benefit, child allowance and they build up for their pension. 

We manage the risks linked to freelancing together.  

We allow the freelancer to stay autonomous, independent while working in shared structure which gives them security. 

SMart take cares of the debt collection, the freelancer is paid 7 days after he finished his job thanks to the mutual guarantee fund which 
all users contribute to.  

M e m b e rs  p ro file

- Develop multiple skills & jobs 
- Undertake different roles : employer/employee
- Have multiple employers
- Have irregular income
- Are highly mobile 

= complex legal issues, high risk, lot of administration 

O u r  b u s in e ss  m o d e l 

All of our members paid the same fee for the use of our services, 6 .5 %  o f th e  a m o u n t  th e y  in vo ic e  to  th e ir  c lie n ts .  

The revenues cover our operational costs and the su rp lu s  is invested in a range of mutualized services. 

SMart is a cooperative, o u r  m e m b e rs  a re  th e  o w n e rs .  

The value generated is completely reinvested in our local communities and development. 

M u tu a liz e d  se rv ic e s  

A d m in ist ra t io n  a n d  le g a l su p p o r t  : personal career advice, insurance, employment declaration, legal advice, leasing 

F in a n c ia l su p p o r t  : mutualized guarantee fund, debt collection, micro financing 

D e ve lo p m e n t /n e w  se rv ic e s  : creative hubs, European development, permanent contracts, trai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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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c ia l Im p a c t  

We allowed people to transit from the informal to formal economy, allow them to access the safety net of social security. 

- 1 7  0 0 0  shareholders in Belgium 
- 8 0  0 0 0  members for 2 200 FTE
- 9  European countries
- Turnover members : 1 7 0  0 0 0  0 0 0  €
- 2 3 0  permanent workers in Be/Fr

L e t ’s  C o o p  

Our members could buy a share for 30€ .  

We are a m u lt i-s ta ke h o ld e rs  c o o p  (freelancers, permanent workers, our partners and the clients of the freelancers). 

We are officially approved as a coop that respects the 7 values of the international alliance of coops : one person/one vote, open coop, 
democratic governance model, autonomous (financial autonomy is crucial), cooperation and transparency.  

Our General assembly became a yearly appointment with 1 000 of our stakeholders. Workshops, keynotes and debates inform on what 
we are doing. 

T h e  fu tu re  o f  w o rk  

C re a t ive  H u b s  

L a V a llé e  

LaVallée : 6 .0 0 0  m ²  creative hub in heart of Molenbeek, a neighborhood in Brussels.  

1 3 0  creatives have a studio or office space, we also connect with many associations and schools. 

N e w  typ e  o f w o rke rs  

At SMart, we saw the beginnings of the slasher, the gig worker who combines different jobs and skills for different clients within 
different social statuses.  

For exemple, a visual artists, works 2 days a week as a food delivery biker. 

He likes the work out and the flexibility, he gets to know all the holes and problematic traffic situations. Food delivery platform refuses 
to assume responsibilities as an employer (platforms dodge, see themselves as intermediaries), so we take that responsibility.  

We started filling the gap between precariat and salariat.  

IT  &  S o c ia l In n o va t io n  

At SMart we use technology to automate tasks. It allowed us to change scale and offer our solutions to a larger public.  

It is also this use of IT solutions which makes it even more crucial to work on participation, to stay connected to needs of our 
stakeholders.  

We believe in 

- IT enabled social innovation 
- In Platform coops opposed to neo liberal model in which value and the data are owned by a small group of investors.

P la t fo rm  C o -o p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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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 growing international movement that builds a fairer future of work. Rooted in democratic ownership, Co-op members, 
technologists, unionists, and freelancers create a concrete near-future alternative to the extractive sharing economy. 

- Value created via platforms extracted and distributed to citizens, users instead of private stakeholders
- Reconnect the digital economy to the local communities, avoid invasive platforms and encourage local initiatives. Digital

economy needs to be inclusive. 

S o c ia l e xp e r im e n ta t io n  

B ike rs  (D e live ro o ,  T a ke  E a t  E a sy…) a n d  th e  p la t fo rm  e c o n o m y  

P e r m a n e n t  c o n t ra c ts  : Providing a more stable income to our members. We calculate an average remuneration based on member’s 
earnings per year. For many, it is an important experience because they feel reassured about their social condition. They can organize 
themselves as they want, but every month they receive a fixed salary. Those with unstable jobs can buy an apartment because they have a 
contract.  

E m b e d d in g  c o m p a n ie s  in to  S M a rt .c o o p  : we plan a new service proposal for company constituted 

F o r  th e  fu tu re  o f  w o rk  a n d  so c ia l b u s in e ss  

We propose 4 concrete approaches.  

First, promote a t ru ly  c o lla b o ra t ive  e c o n o m y  rather than a predatory one.  

Secondly, increase solidarity to encourage la rg e -sc a le  e c o n o m ic  a n d  so c ia l c o o p e ra t io n .  

Thirdly, reconcile different forms of work and workers by creating a truly in c lu s ive  E u ro p e a n -w id e  so c ia l w e lfa re  sys te m . 

Finally, defend the right to conduct so c ia l e xp e r im e n ts  at national and European level. 

S é b a st ie n  P A U L E  

C h ie f  In n o va t io n  O ff ic e r  - S M a r t .c o o p  

sp a @sm a r tb e .b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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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노동자기업인수

관련 제도와 경험
- 엔조 페치니 (정치학 박사, 이탈리아 협동조합 전문가)

2018년 7월 12일  오후 2~9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서울NPO지원센터

2018년 7월 13일  오후 1~6시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실 (사회적경제주간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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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on the Future of Work 
and Worker cooperative 

Seoul/Daegu, 12 -13 July, 2018 

Experiences of worker buy-out in Italy and 
its institutional environment  

Enzo PEZZINI 
Research Centre of Political Science  

Université Saint-Louis Brussels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서울/대구, 2018년 7월 12 -13일 

이탈리아 노동자기업인수 경험과 제도적 환경

엔조 페치니
브뤼셀 생루이 대학 정치학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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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1 – The characteristic of Italian cooperative movement  

2 – The worker cooperatives and the experiences of WBO 

3 – The Marcora Law ( Law 49 of 1985 & Law 57 of 2001) 

4 – CFI (Cooperation Finance Enterprise) the institutional tool 
to manage the Marcora Law, 

개요 

1 –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동 특징 

2 – 노동자협동조합과 노동자기업인수 경험 

3 – 마르코라 법 (Law 49 of 1985 & Law 57 of 2001) 

4 – CFI (Cooperation Finance Enterprise) - 마르코라 법 
운용을 위한 제도적 수단 

이탈리아 노동자기업인수 관련 제도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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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features of Italian cooperatives 

• Ideological traditions (Liberal, Socialist, Christian)
• Umbrella organisations “centrals” (centrali)
• Inter-sectoral
• Reference in the Italian Constitution
• Involvement in the social dialogue with T.U.
• A specific GD within 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이탈리아 협동조합 운동 특징 

• 이데올로기 전통들 (자유주의, 사회주의, 기독교)
• 총연합회 (centrali)
• 이종연합 (Inter-sectoral)
• 이탈리아 헌법에 명시
• 노동조합과 사회적대화
• 경제개발부 내부에 협동조합 관련 부서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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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 of the Italian Republic 

Art. 45 : 

« The Republic recognizes the social function of co-
operatives with mutual and non-profit purposes. The 
law promotes and encourages co-operative 
development through the most appropriate means 
and guarantees its character and objectives through 
suitable controls. »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45조 : 

« 공화국은 상호적이고 비영리 목적을 가진 
협동조합들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한다. 법률은 
가장 적절한 수단을 통해 협동조합 발전을 
활성화시키고 고무시키며 적합한 통제를 통개 
협동조합의 특징과 목적을 보장해야 한다. » 

이탈리아 노동자기업인수 관련 제도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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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ance of Italian Cooperatives  
(established on 27 January 2011) 

Agci, Confcooperative and Legacoop represent  
more than 90% of national cooperative sector 
   1,2 million jobs,  
   140 billions euros turnover, 
   43,000 cooperatives societies ,  
   12 millions of members. 

이탈리아 협동조합 연맹 (Alliance of Italian Cooperatives)  
(2011년 1월 27일 설립) 

Agci, Confcooperative 및 Legacoop 은 협동조합 부문의 90% 
이상을 대표하고 있음.  

   120만 개 일자리,  
   1,400억 유로 매출, 
   43,000 개 협동조합,  
   1,200만 명 조합원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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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of branch bank and they are the fourth reality for deposit 
and loans 

30% of consumers and retailers 

24% of the whole Italian agri-food turnover 

90% of co-operatives operating in social and health activities 

7.3% of GNP 

13.1% 은행사무소 비율. 예금과 대출을 수행하는 4번째 규모 

30% 소비자 및 소매업 대비 

24% 전체 이탈리아 농식품 매출 대비

90% 사회 및 보건 분야 협동조합 대비

7.3% GNP 대비 

이탈리아 노동자기업인수 관련 제도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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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er coops in Italy  

• The number of cooperatives active in industry, services, 
construction,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environment and 
energy sectors in Italy are about 11.000  

• WBO 
 Since the early 1980s in Italy, the recuperation and 
conversion of businesses to cooperatives have mostly emerged 
from WBOs. Almost all have arisen from the conversion of 
convention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crisis 
or, to a lesser extent, with succession issues.  

 

이탈리아 노동자협동조합 

• 제조업, 서비스, 건설, 교통 및 유통, 환경, 에너지 분야에서 
활동중인 협동조합은 약 11,000개 

• 노동자기업인수 
 1980년 초반 이후, 이탈리아에서는 기업의 인수 및 
전환을 통한 협동조합화가 주요하게 노동자기업인수를 
통해서 진행되어 왔음. 거의 모든 경우, 일반적인 중소기업 중 
어려움에 처했거나, 승계 문제를 겪는 경우들이었음.  

 

이탈리아 노동자기업인수 관련 제도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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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O 

• Since the mid 1980s and the passing of Law 49/1985, Italy’s 
WBO framework has promoted and assisted both the 
conversion of firms into worker cooperatives and the 
consolidation, refurbishing, and start-up of employment-
generating cooperatives.  

• The most recent surge in WBOs in Italy took place starting in 
2008 with the persistent negative effect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and subsequent austerity measures on Italy’s 
GDP and labour markets.  
 

노동자기업인수 

• 1980년대  중반  49/1985 법  (마르코라  법) 통과  이후, 
이 탈 리 아  노 동 자 기 업 인 수  시 스 템 은  기 업 의 
노동자협동조합으로의  전환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협동조합의  공고화 ,  정비  및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원해오고 있음.  

• 최근  이탈리아  노동자기업인수  증가는  200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경제위기 및 이로 인한 긴축정책이 
이탈리아  GDP 및  노동시장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서 
기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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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arcora Law 

 
• Giovanni MARCORA 
  (1922-1983) 
 
• Senator of the Christian 

Democracy party from 1968 
• In 1974 minister of Agriculture 

until 1980.  
• Minister of Industry in 1981–82. 

 

 
  마르코라 법 

 
•지오반니 마르코라 

(Giovanni MARCORA) 
  (1922-1983) 
 
• 1968년 부터 기독교민주당 
상원의원 

• 농업부 장관 (1974 – 1980)  
• 산업부 장관 (19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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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cora Law (2) 

• Law 49 was introduced in 1985 with the intention of providing support 
to cooperatives that were created out of private companies in a 
situation of crisis, was the result of fruitful collaboration between the 
cooperative and trade union movements.  

• Law 49/85 provided for the possibility of creating financial companies 
that had received non-returnable public funds in order to participate in 
the equity capital of new cooperatives that had been set up by workers 
who had been temporarily been laid off or had been excluded from the 
employment market.  

마르코라 법 (2) 

• 마르코라  법은  위기  상황에  처한  민간기업들에서  전환된 
협동조합들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985년에 도입되었음. 이는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운동의 생산적인 협력의 결과였음.  

• 마르코라 법은 해고되었거나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노동자들에 의해 
설립된 새로운 협동조합의 자본에 참여하기 위한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이 금융회사에 공적기금을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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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cora Law (3) 

• The cooperatives associations and the trade unions created CFI,  
“Cooperazione Finanza Impresa”) as tool for manage Marcora Law. 

• This intervention could be the equivalent of three times the equity 
capital underwritten by the members, with an upper limit that 
corresponded to three year’s worth of the short-time allowance (known 
as the CIG) given to the workers. 

• The European Commission’s GD for Competition opened infringement 
proceedings against the Italian State, declaring the mechanism of the 
Marcora law to be a form of state aid and therefore incompatible with 
the EU’s competition law. The Italian State modified the law with the 
introduction of law 57/01.  

마르코라 법 (3) 

• CFI의 자본참여는 노동자들이 수령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따른 
실업급여(CIG)의 3년치 해당 금액을 최고액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불입한 자본금에 3배까지 이루어질 수 있음.  

• 협동조합 연합회들과 노동자협동조합들은 마르코라 법을 운영하는 
도구로서 “협동조합 금융회사 (Cooperazione Finanza Impresa, CFI)” 

• 유럽연합  집행부  경쟁국에서는  마르코라  법의  메커니즘이 
정부보조의  형태를  가지며 ,  이에  따라  유럽연합  경쟁법과 
충돌된다고 주장하며 이탈리아 국가를 상대로 경쟁법 위반을 
제소하였음. 이 법적분쟁은 이탈리아 정부가 57/01 법을 통해 
마르코라 법을 개정한 2001년까지 지속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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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Marcora Law (4) 

Together with its implementing decrees, law 57/01, provides mechanism 
significantly different to its predecessor:  
a) The ministerial resources are used to underwrite the equity capital of 
CFI;  
b) CFI may intervene in worker cooperatives (there is no longer the 
requirement that the cooperatives have been set up by worker who have 
been made redundant) and also in social cooperatives;  
c) The intervention may take the form of participation in the cooperative’s 
capital or through financing or granting of guarantees;  
d) The participation cannot exceed the capital held by the worker-
members or other third parties or can be two times this amount in the 
presence of sufficient assets;  

새로운 마르코라 법 (5) 

57/01법과 관련 시행령은 기존 마르코라법과 상당히 다른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음.  
a) 공적기금은 CFI의 자본금을 위해서 사용됨.  
b) CFI는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개입할 수 있음. 더 
이상 협동조합이 해당 기업의 실직자들에 의해서만 설립될 필요는 
없음.  
c) CFI의 개입은 협동조합의 자본에 참여 또는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d) 개입은 노동자조합원 또는 제3자가 보유한 자본의 양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충분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두 배까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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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Marcora Law (6) 

e) The intervention must be made at market conditions and must provide 
for an adequate remuneration of the capital invested;  
f) The equity capital investment is temporary and cannot exceed more 
than a 10-year period. At least 25% of the intervention must be paid back 
within 5 years;  
g) The intervention is reserved solely for cooperatives that fall within the 
parameters used to define SMEs: 
 enterprises which employ fewer than 250 persons and which have 
 an annual turnover not exceeding EUR 50 million, and/or an annual 
 balance sheet total not exceeding EUR 43 million 

 

새로운 마르코라 법 (6) 

e) 개입은 시장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투자된 자본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f) 자본투자는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며 10년 이상을 넘어갈 수 없음. 
투자금 중 최소 25%는 5년 이내에 상황되어야 함.  
g) 개입은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협동조합들만을 대상으로 함.  

- 250명 이하를 고용하고 연간매출이 5,000만 유로을 초과하지 않거나 
연간재무재표가 4,300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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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 - financial instrument in support of cooperation 

• CFI – Cooperazione Finanza Impresa - is a private institutional investor, 
promoted in 1986 by the three main Italian Cooperative Confederations 
to manage the Marcora Law (L. 49/1985) whose main objective is 
provide financial and management support to cooperatives established 
through business transfers to employees ( workers buyout ). 

• Main shareholder and financial partner: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which holds 98.33% of the capital and is present in the 
administrative and control bodies; 

 

CFI –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금융수단 

• CFI는  노동자기업인수를  통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에  재무  및 
경영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마르코라법을 
운용하기 위해 1986년에 3개 주요 협동조합연합회에 의해 설립된 
민간기관투자자임. 

• 대주주 및 금융 파트너: 경제개발부가 자본의 98.33%를 보유하고 
있으며, 운영 및 감사 부문에 관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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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 (2) 

• CFI provides equity capital and/or debt capital,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 of the project and the financial-
economic asset profile of the cooperative. 

• Since 1986 up to June 2018 CFI has invested 217 million euros to 
support more than 380 cooperatives and to create/save around 
17.800 jobs, and skills otherwise lost. 

• Since 2003 CFI has been financing start up, development, 
consolidation and repositioning projects in existing cooperatives, 
not only workers cooperatives but also social cooperatives. 
 

CFI (2) 

• CFI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협동조합의  재무적/경제적 
자산을 고려하여 자본 및 대출을 제공함.  

• 1986년 이후 2018년 6월까지 380개 이상 협동조합들에 2조 
1,700만  유로를  투자했으며 ,  없어질뻔  했던  17,800개 
일자리와 기술을 만들어내거나 보전하였음.  

• 2003년 이후, CFI는 창업 및 기존 협동조합들의 개발, 공고화 
및 재구조화에 금융지원을 해왔음. 노동자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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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 strumento finanziario a sostegno della cooperazione ’’ 

CFI data:  1986 – June 2018 

Cooperatives financed: 380 of which 220 WBO 

Number of jobs: 17.882 of which 7.999 are from WBO 

Cooperatives in portafoglio: 135 of which 48 WBO and 44 
social cooperatives 

Total Investment : 217 Milion €  

Average investment per worker : 12.175 € 

17 Copyright © 2018 CFI. Tutti i diritti riservati. 
 

“CFI strumento finanziario a sostegno della cooperazione ’’ 

CFI 데이타:  1986 – 2018년 6월 

재정지원 받은 협동조합 : 380개 협동조합 중 220개의 
노동자기업인수 사례 

일자리 수: 17.882 일자리 중 7.999 개가 노동자기업인수 
사례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협동조합 : 135개  중  48개 
노동자기업인수 및 44개 사회적 협동조합포함 

전체 투자액 : 2조 1700만 유로 

노동자 당 평균 투자금 : 12.175 € 

17 Copyright © 2018 CFI. Tutti i diritti riserv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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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 strumento finanziario a sostegno della cooperazione ’’ 

Interventions by Typology    2010 – June 2018 

18 

Copyright © 2017 CFI. Tutti i diritti riservati. 
 -  2,000,000  4,000,000  6,000,000  8,000,000  10,000,000  12,000,000

2016  - giugno 2018

2013 -2015

2010 - 2012

Worker Buy Out Development Start up Restructuring

Copyright © 2018 CFI. Tutti i diritti riservati. 

“CFI strumento finanziario a sostegno della cooperazione ’’ 

유형별 개입    2010년 – 2018년 6월 

18 

Copyright © 2017 CFI. Tutti i diritti riservati. 
 -  2,000,000  4,000,000  6,000,000  8,000,000  10,000,000  12,000,000

2016  - giugno 2018

2013 -2015

2010 - 2012

Worker Buy Out Development Start up Restructuring

Copyright © 2018 CFI. Tutti i diritti riserv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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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 strumento finanziario a sostegno della cooperazione ’’ 

Impact of the Marcora Law on employment and average investment per 
employed worker 

1) The resources made available by Marcora, as a Revolving Fund have 
produced investments for over € 217 mln 

Resources Invested  
(€ mln) 

L. 49/1986  85.746.562 
  

5.964 
                  

L. 57/2001 131.960.027 
            

11.918 
                     

TOTAL 217.706.589 
          

17.882 
  

 2)  Average investment per employed worker:  € 12.175 
    

CFI 
Jobs  

(nì ) 

19 Copyright © 2018 CFI. Tutti i diritti riservati. 
 

“CFI strumento finanziario a sostegno della cooperazione ’’ 

마르코라 법의 고용에 대한 효과 및 고용된 노동자에 따른 평균 투자액 

1) 마르코라법에 의해 운용될 수 있는 자원은 리볼빙 펀드를 통해 
만들어진 마르코라 법에 의해 운용되어온 자원은 2조 1700만 유로 
이상임.  

투자된 자원 
(€ mln) 

L. 49/1986  85.746.562 
  

5.964 
                  

L. 57/2001 131.960.027 
            

11.918 
                     

TOTAL 217.706.589 
          

17.882 
  

 2)  고용된 일자리 당 평균 투자액:  € 12.175 
    

CFI 
일자리 

(nì ) 

19 Copyright © 2018 CFI. Tutti i diritti riserv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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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 (3) 

• CFI provides technical assistance, swot business analysis, business 
feasibility studies for assessing the viability of new worker cooperatives, 
and participate with risk capital or loan capital to the project.  

• CFI team: 13 people + board of directors. 
• The organization works closely with employees of enterprises, local 

trade unions and business representatives, cooperative associations and 
local experts before deciding to invest in or assist a WBO project. 

• CFI, in close collaboration with mutualistic fund (national funds for 
cooperative development made up of 3% of all Italian cooperatives’ 
yearly net income) and cooperative federations, has given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build up an effective system to create and boost WBO 
projects. 

CFI (3) 

• CFI는 기술적 지원, swot 분석, 새로운 노동자협동조합의 사업성을 
측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등을  제공하며 ,  사업에  리스크 
캐피탈이나 대출 방식으로 개입함.  

• CFI team: 13명 실무진 + 이사회. 
• 노동자기업인수 과정에 투자하는 것을 결정하기 이전에, 기업의 
노동자 ,  지역  노동조합 ,  고용주  조직 ,  협동조합  조직 , 
지역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함.  

• CFI은 협동조합 연합회들 및 연합회들이 관리하는 상조기금(모든 
이탈리아 협동조합들이 연간순수입의 3%를 납부)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노동자기업인수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내고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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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I (4) 

• Although CFI has been working for 30 years facing mainly the crisis of 
enterprises and repositioning of existing cooperatives, with the aim of saving 
jobs, the capital of the main shareholder – 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 is still well protected by reserves – moreover the State has 
economic returns in term of taxation and labour contributions paid by 
cooperatives that are the outcome of WBO, without mentioning the social 
benefit in term of jobs saved. 

• CFI: a private company with a public shareholder. This model has allowed 
this instrument to operate with an entrepreneurial approach, ensuring slim 
and flexible procedures, managerial autonomy and, at the same time, 
ensuring public control over the respect of mission and of the main operation 
rules set up by the Law, updated during the last 30 years. 
 
 

CFI (4) 

• Although CFI이 지난 30년간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목적으로하면서, 
위기에 처한 기업과 사업조정을 하는 기존 협동조합들을 위해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  대주주인  경제개발부의  자본은 
내부유보금의 형태로 잘 보전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보전된 
일자리라는  사회적  혜택  외에도  기업인수를  통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을 통해 국가는 조세와 사회보장 부담분이라는 형태로 
경제적 성과를 얻고 있음.  

• CFI: 공공부문 주주를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임. 이 모델은 CFI로 
하여금 작은 규모와 유연한 절차,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기본 사명과 법에 의해 규정된 (30여년간 개정되어 온) 
실행규칙의  준수에  대한  공공의  관리를  담보하는, 기업가적 
접근법에 기반하여 작동할 수 있게 해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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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미래와 한국사회의 변화
-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7월 12일 오후 2~9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서울NPO지원센터

2018년 7월 13일 오후 1~6시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실 (사회적경제주간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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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미래와 한국사회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언론학 박사)

1. 일의 미래, 미래의 일

1) 들어가며

# 애플 아이폰을 위탁생산하는 대만 폭스콘이 5년 내 노동자의 80%를 로봇으로 대
체하겠다고 밝혔다. 폭스콘의 궈타이밍 회장은 6월22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이렇게 밝
히고 “만약 5년 안에 못하면 10년 내에는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폭스콘의 총 직원
수는 90만 명에 육박한다. 이 공언이 현실화될 경우 70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 궈타이밍 회장은 이달 초 회사 창립 기념행사에서 “스마트 제조업을 전력으로 추
진해 중국 인터넷, 빅테이터, 인공지능(AI) 분야의 선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2018. 6. 27 조선일보)

#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의 생산라인은 무인 공장과 다름없었다. 웨이퍼를 배달
하는 박스형 로봇들이 라인을 타고 자로 잰 듯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기계음만 간간
이 들릴 뿐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한 작업장에는 사람의 흔적이 없었다. 한참을 들여다
볼 때 저 건너편에서 방진복을 착용한 사람이 휙 지나간다. 로봇을 제어하는 일을 하
는 노동자였다. 생산라인에 들어선 지 10여분 만에 처음 본 사람이었다. 2017년 매출
66조4천억원, 영업이익 35조원을 기록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국내 고용인원은 4
만9천여명 수준이다. 반도체 뿐 아니라 자동차 등 국내 제조업의 자동화도 빠르게 진
척됐다. 한국은 산업현장의 로봇밀도(노동자 1만 명당 로봇 수)가 7년째 세계 1위인
나라이다. (2017. 11. 14 방문견학)

#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작은 도시 바트노이슈타트에 있는 지맨스의 산업용 모터공
장. 80년 전부터 모터를 생산해 온 이 공장은 제조업 디지털화의 핵심인 ‘사이버물리
시스템(CPS)'이 적용된 최첨단 스마트공장이다. 기계와 재료에 붙은 수많은 센서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영화 <메트릭스>에서처럼 가상공간과 현실이 서로 연결되고
교차되며 생산성을 높여준다. 이처럼 독일은 인공지능과 로봇, 빅데이터로 생산을 어
떻게 효율화 할 지를 탐색하는 ‘인더스트리 4.0’을  10여 년 전부터 일관되게 추진하
며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모두가 우려하듯 일자리 감소나 일자리
의 질 하락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동화와 동시에 사회적으로 ‘좋은 노동’(Gute
Arbeit)에 대한 합의를 찾는 ‘노동 4.0’을 병행한 덕분이기도 하다. (2017. 10. 19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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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견학)

위의 3가지 사례가 보여주듯 일과 노동이 변하고 있다. 기술변화, 세계화, 인구변화
등으로 일 자리, 일하는 방식, 고용구조가 바뀌고 있다. 여기에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 발달이 가세해 일에 본질적인 변화
까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임금노동-정규직-전일제 노동자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분배, 재분배(복지), 노동법 체제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정책 지표만 해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틀로 접근해서는 잡히지 않는
영역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일의 변화를 살펴보고 어떤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지 논의할 때가 됐다. 이를 위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고 ‘좋은 노동’ 인지
를 논의해야 한다. 고용이 안정되고, 생활임금 이상이 지급되며, 가정 및 개인발전과
양립할 수 있는 일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좋은 일 ‘을 바탕으로 고용, 노동, 분배, 교육 제도를 재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갈 때다.

2) 일의 미래에 대한 시각

폴란드의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새로운 빈곤>(천지인)에서 전후 복지국가의
안락함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 말한다. 전후 복지국가를 이
룬 합의는 우연에 의한 ‘일시적’인 것이며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가는 생산
에 투입해야 하는 인력이 부족했고, 노동윤리를 갖춘 양질의 노동력을 대규모로 재교
육 할 필요가 있었다. 그 역할을 복지국가가 담당했다. ‘조직 노동’ ‘전일제 노동’ ‘장
기근속 노동’을 전제하는 정규직은 이런 전후의 합의에 조응하는 고용형태다.
그 뒤 세상은 달라졌다. 세계화, 기술발달 등으로 “오랜 세월의 노동이 축적한 어마어
마한 능력 덕택에 수많은 구성원의 개입 없이도 필요한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사
회”가 된 것이다. 이 사회의 엔진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로 전환됐다. “생산자의 사회
에서 소비자의 사회로, 노동윤리의 사회에서 소비의 미학이 지배하는 사회”로 탈바꿈
한 것이다. 당연히 새 주인인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고용과 노동의 형태도 변해왔다.
이른바 수시로 고용하고 해고하며, 직무를 바꾸는 시공간의 유연화가 그것이다. ‘프레
카리아트’(불안정성을 뜻하는 precarious와 임금노동자를 뜻하는 proletariat의 합성
어)라는 임시직 노동자층이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생겨났다. 바우만은 또 다른 저
서인 <유동하는 근대>(한국어 번역 <액체 근대>(강))에서 이렇게 말한다. “노동은 이
제 우리의 자기 정의, 정체성, 삶의 프로젝트들을 묶어둘 수 있는 확실한 축을 제공
할 수 없다. 또한 사회의 확실한 윤리적 기초로 간주할 수도 없고, 개인적 삶의 윤리
적 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런 변화는 자동화와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이른바 ‘4차 산업혁명’ 기술변화로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무인자동차가 상용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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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는 등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낯
설지 않게 됐다. 이런 기술변화가 생산 및 서비스의 변화를 넘어 노동, 복지, 교육 등
우리 삶 전체에 큰 변화를 몰고 오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저성장, 고령화, 노년 빈곤,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가 중첩된 속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이 촉진하는 일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공허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의 변화는 현재 진행형이며 그 흐름
이 기술변화로 ‘여울목’이 되려는 시기다. 일자리, 일하는 방식, 분배(복지), 혁신(생산
성)이란 4개의 열쇳말로 ‘일의 미래’를 짚어보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
각해 보자.

일자리: 미래가 두려움만은 아니다

일자리와 관련해 우리는 은연중 “완벽했던 옛날’”을 꿈꾼다. 일하고 싶은 모든 이가
직장을 가진 완전고용, 그것도 전일제-정규직으로 고용된 상태 말이다. 하지만 기술
의 발달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를 그 반대 방향으로 끌어 왔다. 생산력이 이미 더 적
은 노동력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을 만들어내는 수준이 됐기 때문이다. 세계 모
든 정부가 노력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쉽게 늘지 않는 것도 근원을 따지면 여기에
닿는다.
한국 역시 제조업의 자동화가 빠르게 진전된 나라 중 하나이다. 송호근 교수(서울대)
가 쓴 <가보지 않은 길> (나남)을 보면 자동화가 현대자동차 노동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노동자 인터뷰가 나온다.

“58초5에 한대가 생산돼야 합니다. (…) 58초 중 우리가 임팩트를 갖고 작업하는 시
간은 볼트 한 6개 박는 거 해봐야 7초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장비가 움직이는 게 대
부분이죠. (…)”

여기에 4차 산업혁명 `담론‘이 부각되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의 미래를 두려운 눈으
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정보지능 기술은 노동을 표준화, 자동화한다. 고
도의 숙련이 필요치 않은 일, 정형화된 일을 하는 직업은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대체
되는데, 이번에는 생산직뿐 아니라 사무직이나 전문직까지 영향이 퍼지리란 전망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미래고용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 영향으로 주요 나
라에서 5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후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 가능
성이 큰 지를 보여주는 보고서 등을 포함해 많은 예측이 쏟아졌다. 실재로도 아디다
스는 2017년부터는 독일의 바이에른에 있는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이는 1990년
대 높은 인건비를 이유로 아시아 등지로 이전한 해외 생산 공장이 24년 만에 귀환한
것이라고 한다. 이 공장은 지능화된 로봇이 무인 자동화 공정으로 생산을 담당하는
스마트 팩토리이다. 이 공장에서는 단 10명의 인원만으로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생산하는데, 기존 저임금 해외 생산기지에서 동일한 생산량을 얻기 위해서는 60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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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했다고 한다.
하지만, 직업의 소멸은 크게 걱정할 것이 아니란 반론도 많다. 경제사를 살펴보면 기
술진보는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수요를 낳고, 더 많은 고용으로 이어진 것이 사실이
기 때문이다. 미국은 1960년부터 50년간 제조업 일자리의 3분의 2가 줄었다. 그 대
신 서비스업 일자리가 대폭 증가했다. 급여는 85%나 증가했으나 노동시간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우리 직업현장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 일부 직업은
사라지지만 새로운 직업이 생겨날 것이다. 특히 인간의 공감이나 관계 형성 능력에
기댄 돌봄 같은 서비스 업종의 중요도는 더 커질 것이다. 남은 직업은 일부 직무만
자동화돼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의사가 데이터와
진단은 인공지능에 의존하되 복잡한 수술은 직접 맡는 식이다.
다만 기계가 대체하지 못하는 유망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 사이의 차이가 벌어
져 자리다툼이 심해질 수 있다. 직업이 사라지지 않는다 해도 노동의 질적 측면에 대
한 고민은 남는다. 기계에 의해 대체되지 않고 남는 일자리의 상당수가 부차적인 노
동이나 저임금 노동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일자리를 나누거나, ‘일=소득’이란 공식을 벗어난 분배 시스템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
이다.

일하는 방식: 큰 변화가 온다.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해도 일하는 방식에는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노동조
건과 노사관계에서 갈수록 ‘정상’이라는 기준이 모호해진다. 디지털 기술은 재화와 서
비스의 생산 및 소비를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한다. 플랫폼 경제(O2O 경제)의 대표주
자인 에어비앤비는 객실을 하나 갖지 않고도 세계에서 가장 큰 숙박업체가 됐으며,
우버도 자동차 한 대 없이 가장 큰 렌터카 업체가 됐다. 이런 변화는 유연하고 다양
한 방식의 새로운 노동을 만들어내고 있다.
우선 고용의 형태가 달라진다. 지금까지 정규직, 비정규직이 일자리의 가장 큰 구분법
이었다면 이제는 노동자인지 자영업자인지 여부가 모호한 고용이 확산하고 있다. 배
달 앱이나 대리운전 앱은 새롭게 일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 일을 작은 프
로젝트로 쪼개 전 세계를 상대로 노동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소싱’도 늘고 있다. 노동
의 형태도 달라진다. 디지털 기술이 가능케 해 준 이동성은 노동의 시공간 경계를 허
문다. 스마트폰 등으로 연결만 되면 언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하나의
작업장에 고정된 노동이란 노동개념은 의미를 잃게 됐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전일제냐
파트타임이냐의 구분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언제나 연락 가능한 상태’가 되면서 직업과 사생활 영역의 구분이 희미해진
다. 덕분에 개인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게 되지만 시도 때
도 없이 일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한
‘칼퇴근’ 법 제정이나 최근 발의된 근무시간 이후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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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법안 등은 이런 변화에 대응한 것이다. 아울러 직장 문화도 몰입형 근무(딥 
워크)를 강조하고, 출근 중심이 아니라 산출물로 보여주는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분배(복지): 패러다임이 달라진다

우버 운전자는 노동자인가 자영업자인가? 영국 런던 중앙노동법원은 2016년 10월 2
명의 운전자가 우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은 우버의 피용인 신분이다. 따라
서 유급 휴가와 병가, 최저 임금을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 우버 소속 운
전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우버는 항소했는데 운전자들을 개인 사업자라고 
주장하며 근로자성을 부인해 온 논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종업원을 채용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위탁하는 노동이 늘어나면서 노동 관련법이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디지털 ‘프레카리아트’라 불리는 플랫
폼 노동자는 모호한 정체성만큼 법적인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은 노동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어서 최저 임금, 해고보호, 단체협약에서 제외된다. 저소득계층인데도 
보호를 더 못 받는 것이다.
노동은 소득과 복지의 원천이었지만 점차 이런 관계가 어긋나고 있다. 현재의 노동 
관련 제도와 복지는 임금노동을 전제로, 그것도 정규직 기반의 산업시대를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다. 새로운 변화에 맞게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1인 자영업자들도 산재,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에 통합하는 등 노동법과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모색되고 있
다.
노동경제학의 대가인 리처드 프리먼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지난해 9월 필자와의 
전자우편 인터뷰에서 “미래에는 로봇을 소유한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며 “우리
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도록 이를 나누어 소유하는 방안을 강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먼 교수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
는 자동화 속도는 점점 빨라졌는데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의 과실을 자본 소유자가 
가져가다 보니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노동을 대체
하는 장래에는 소득 격차가 한층 심화할 것이라고 프리먼 교수는 진단한다. 

“소수의 사람과 공장이 새로운 기술을 통제한다면 우리는 ‘로봇시대 봉건
제’(robot-age feudalism)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 로봇 소유자는 번창하는 반면 대다
수는 힘겹게 살아가야 한다.” 

이를 피하려면 기술발달에 따른 과실을 자본과 노동이 나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
는데, 노동자에게 기업의 지분과 이익을 나누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소수에서 다수로 자본주의 소유구조를 바꿔서 디지털화의 이익이 로봇 소
유자에게 온전히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이
후 노동·사회정책의 미래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안을 쏟아내고 있는데, 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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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교수는 기업 소유권의 광범위한 분산을 변화된 자본주의의 미래상으로 보는 것이
다.
아울러 갈수록 노동과 소득의 연계가 약해지는 사회에서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분배제도를 마련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기본소득 지급은 현재 
진행되는 기술주도의 사회변화와 관련해서 활발히 논의되는 분배의 패러다임이다. 자
산이나 능력,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국가가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
는 제도이다. 
<노동없는 미래> (비지니스맵)의 저자인 팀 던럽은 ‘탈노동’의 미래와 관련해 기본소
득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탈노동은 일을 하지 않는 미래라기보다는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급여를 받고 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미래”를 말한다. 그
는 이렇게 주장한다.

“경제가 필요로하는 것보다 많이 남아도는 잉여인구인 상황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분
배방식을 바꾸거나 아니면 인구의 상당수는 열악하고 불안정한 삶을 살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말로 못다 할 만큼 호화로운 삶을 사는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 (…) 더 
이상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뒷받침
되는 세상은 이를테면 보다 활발한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참여도 가능케 해주는 세상
이 될 것이다. 우리의 재능을 소득을 올리거나 이익을 내는데 쏟지 않고 개인적인 만
족을 위해 쓸 수 있는 세상, (…) 가족과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세상 
말이다.” 

팀 던럽의 주장은 ‘노동 없는 삶’에 관해 얘기되는 익숙한 3단 논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노동은 그 의미와 경제적 안정성을 잃어가고 있다. 동시에 생산성이 향상해 
최소 노동으로 충분해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본생활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논
리가 그것이다. 
서울시와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청년수당도 기본소득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쟁점은 
재원마련인데 은 이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빅데이터가 곧 돈이므로, 이를 무상으
로 활용하는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디지털 기업이 기본소득의 재원을 내야 한다는 
주장부터 기업의 산출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기여하는 비율을 따져 ‘로봇세’를 도입하
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기본소득은 해결할 난점이 많지만 영화 <나 다
니엘 브레이크>에서 묘사한 것 같은 복지행정의 관료성과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알레스카등 일부 지역의 실험에서는 수혜자가 자존감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중산층까
지 수혜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사회를 안정화하는 장점이 있
다. 

혁신(생산성): 노동자도 기업도 ‘좋은 일’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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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노동이 강조되는 가운데 노동 그 자체가 가진 가치를 강조하는 흐름이 있다. 토마
스 바셰크는 ‘탈 노동’이 아니라 ‘몰입된 노동’을 옹호하며 일의 미래에 대한 다른 의
견을 제시한다. 그는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열림원)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는 더 적은 노동이 아니라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다. 우리의 능력과 욕구에 
부응하는 뜻 있고 좋은 노동이라면 말이다. (…) 중요한 것은 더 일찍 일을 끝내고 자
유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노동하는 시간을 더 낫게 개조하는 것이다”

바셰크의 주장의 요지는 노동은 그 자체로 본질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좋은 노
동은 자기 존중의 핵심적 조건인데 자신의 능력을 믿게 하고 자신이 가치 있다는 느
낌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럴 때 인간은 좋은 삶을 산다는 느낌을 갖는다.
이런 점에서 일의 변화는 기업에게 새로운 과제를 준다.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촉
진하기 위해 직무와 노동조건을 어떻게 설계할지, 기계와 인간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가 숙제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시대에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노동자에게 근무시간의 유연
성을 부여하는 시간선택제 도입으로 성과를 거둔 30개 기업의 우수사례집을 내놨다.
시간선택제 도입 이후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었고, 근무 만족도
가 상승했으며 이직률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이는 곧 기업의 성과향상으로 이어져 노
사가 상생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됐다는 게 이 사례집의 요지이다.
실재 직원이 만족하는 ‘좋은 일’은 혁신의 에너지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
이 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혁신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축적의 시간>(공저)이나 <축적의 길>(이상 지식노마드) 같은 책을 통
해 한국 산업의 혁신 방안을 체계화한 이정동 교수 (서울대)는 “혁신은 아이디어가 아
니라,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아이디어를 스케일업(실용화) 하는 사람의 몸에 체화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몰입노동’이 혁신의 원천이라는 얘기다.
실제 만족하고 존중받는 노동자가 혁신을 이룬 사례는 많다. 생활용품 업체 유한킴벌
리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감원을 하지 않고 일을 나누는 방식으로 4조3교대제를
채택했다. 충분한 휴식과 교육을 통해 생산성을 높였다. 그 결과, 기저귀와 생리대 시
장에서 바닥으로 향하던 시장점유율을 뒤집으며 2000년대 초 이 분야 1위 이던 P&G
를 누르게 된다. 뉴 패러다임 경영으로 불리는 이 방식도 노동자의 만족과 역량향상
에 기초하고 있다. 박지순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2017년 열린 국회 토론회
에서 “양질의 근로조건은 기업의 혁신능력과 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며 “노동
법이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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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사회의 현실과 과제

1) 불평등과 취업난 심화

신자유주의가 득세한 1980년대 이후 성장의 과실이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서 세계적
으로 불평등이 심화돼 왔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평등에 대한 경각심이 높
아졌다. 불평등은 우리 삶을 바닥에서부터 흔들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 이
란 시각이 확산되며 다양한 대응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017년 세계 70개국 100명
의 학자가 함께 작성한 <2018 세계불평등보고서>를 보면 1980년 이후 지난해 까지 
37년간 세계 상위 부자 0.1%, 약 760만 명과 하위 50%인 38억 명이 늘린 부가 같았
다. 이런 불평등은 해결되기 보다 차츰 심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세계 1%가 소유한 
부의 비중이 현재 20%에서 2050년에는 24%를 웃돌 것으로 경고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연간 3만 달러에 근접했다. 소득은 선진국 수준에 
진입했지만 사회 곳곳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무엇보다 분배구조가 심각하게 망가
져서,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
년 1분기(1~3월) 소득 하위 20%(1분위)인 가계의 명목소득은 역대 최대 폭인 8% 넘
게 줄었다. 반면에 상위 20%인 가구의 소득은 9,3%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표적 분
배지표인 5분위 배율은 5.95배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
율이 높을수록 분배가 불평등한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전체 노동자 가운데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세 번째로 
높다. 올 초에 나온 OECD의 ‘사람과 일자리의 연계: 한국의 더 나은 사회 및 고용보
장을 향하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전체 노동자 가운데 중위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순
서대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 값)의 3분의 2 미만을 버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23.7%였다. 이는 지표 비교가 가능한 26개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25%)과 아일
랜드(24%)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것이었다. OECD회원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 평
균은 16.6%였다. 한국은 노동자 사이에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소득 10분위 배율을 
비교했을 때도 OECD 회원국 가운데 3위였다. 소득 10분위 배율은 소득 최상위 10%
의 소득을 최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숫자가 클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득의 1차 원천인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 비록 자산이 없더라도 일자리
가 있으면 소득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은 통계청의 ‘2018년 5월 고용동향’
을 기준으로 10.5%에 이르렀고, 체감실업률은 23.3%로 집계돼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은 언제 앞에 정차할지 모를 취업열차에 올라타기 위해 오늘도 
고시원에서 수십 장씩 원서를 쓰고 있다. 아울러 내수부진 등의 영향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통계청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임시일용직 취업자
는 5월에 644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9,000명 줄었다. 임시일용직은 대표적인 
고용 취약계층인데 대체로 최저임금이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저임금을 받고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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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다. 5월 전체 취업자 증가 수는 7만2,000명으로 지난
2010년 1월 이후 가장 낮았는데 임시일용직 급감이 결정적이었다. 올해 들어 임시일
용직은 매달 10만~20만 명씩 취업자가 줄고 있다.
개업하고 바로 문 닫는 가게가 많아지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
은 막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25.5%(2016년 기준)로 OECD
35개국 중 7번째로 높은 나라이디. 이 가운데 기업가 정신으로 창업하는 기회형(21%)
도 있지만, 다른 할 일이 마따치 않아서 창업하는 생계형 자영업자의 비중이 63%로
OECD 평균(27.3%)의 2배가 넘는다. 자영업자의 구조조정은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지만 50대 이상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입이 계속되고 있어 한계형 자영업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가진 사람과 못가진 사람의 격차가 벌어지는데는 자산소유의 불평
등에도 원인이 있다. 특히 아파트 등 부동산 소유 격차가 불평등을 확대하고 고착화
하고 있다. 전체 부의 절반은 토지나 빌딩 같은 자산인데, 여기서 얻는 소득은 노동
소득 보다 휠씬 쉽고 빠르게 증가한다. 아이가 장래 꿈을 ‘빌딩 주인’ 이라고 쓰는 이
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의 사회안전망 기능도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다. 특히 현업에서
은퇴한 노인의 빈곤률은 로 심각하다. 노인들은 아침부터 폐지를 줍고, 생활고에 시달
려 적지 않은 노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경제가 성장하면 못사는 사람에
게도 혜택이 퍼진다는 ‘낙수효과’는 고장난 지 오래고, 불평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용 없는 성장 속에서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불평등 해소의
해법은 겉돌고 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증가된 일자리는 대부분 질 낮은 일자리들이
고, 낮은 임금과 빈번한 고용단절로 일을 해도 빈곤한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양산되었다.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분배구조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으나, 최
근의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을들의 다툼’ 양상 마저 보이고 있다.

2) 기술변화의 사회적 영향을 경시

급속한 무인자동화로 질주하는 한국

이런 속에서 한국에서도 최근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
로 노동의 성격과 분배구조가 크게 변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에 따른 일자리 소멸 가
능성, 플랫폼 노동의 확산 등 노동시장에서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 등 불평등을 더 심
화할 위기가 자라고 있는 것이다. 새롭게 태동한 한국의 `프레카리아트‘ 계급은 소득
이 매우 낮음에도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등 표준적인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설계된
사회복지 시스템은 겉돌고 있다. 여기에 중국의 추격 등 글로벌 산업 경쟁력과 구조
의 변화에 따라 제조업 공동화로 지역경제가 위기에 처하면서 정규직을 포함한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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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노동자의 실업과 빈곤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이 문을 닫으
면서 군산, 거제 등 지역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일의 변화는 이 처럼 해일처럼 밀려오고 있지만 ‘일의 미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
응은 취약하다. 국제로봇연맹(IFR) 자료를 보면 한국은 2016년 노동자 1만명당 로봇 
수(531대)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다. 1990년대 이후 강성노조 등에 대응해 대형
사업장에서 공학자가 중심이 돼 생산과정을 재설계하면서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제
조업체가 빠르게 자동화됐다. 이 과정에서 노동은 숙련이나 전문성을 차츰 잃고 로봇
의 보조자로 위축됐으며, 자동화되지 않은 노동은 저가의 하청으로 돌려져 노동시장
의 격차와 이중구조를 만들어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이런 변화 앞에서 연대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용 및 임금을 지켜내는 데 그쳐야 했다. 최근 디지털화·지능화가 가속화하며 2025
년엔 한국 제조업 생산인력의 40%를 로봇이 대체할 것이라고 보스턴컨설팅그룹이 예
측했다. 이대로 가면 인공지능과 로봇이 보편화한 세상은 신세계이기는커녕, 나빠진 
노동조건, 실업, 분배의 불평등이 기다리는 우울한 미래일 수 있다.

독일의 접근법은 어떻게 다른가?

기술의 변화에 모든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대화와 합
의로 일하는 사람과 기계의 협업을 조직하며 4차 산업혁명이란 큰 변동에 대처하는 
독일은 우리에게 좋은 참고가 된다. 독일은 스마트공장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트리(산
업) 4.0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아르바이트(노동) 4.0’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인더스
트리 4.0이 요구하는 유연한 노동환경에 대비해 노동권의 후퇴를 방지, 실업 예방 등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는 노-사-정 교섭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노동개
혁과제의 주된 내용은 △개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교육체제를 어떻게 만들지 △
유연하면서 자기 주도적인 근로시간 △온디멘드 (On-demand)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부문의 근로조건 개선 △인간과 기계의 협업을 고려한 산업안전 △빅데이터 시대에 
살아가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 강화 △종업원 대표의 경영 결정에 참여하는 
직장 민주화 △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증진 △복지국가의 재정확보 등이다. 
주목할 것은 이들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독일 연방 노동사회부가 사
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담은 <녹서>를 발간한 뒤 이를 지방정부, 시민단체, 노동계, 재
계에 돌려 1년 이상 지속적인 토론을 유도했다. 시민들에게 <녹서>의 핵심 내용을 친
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미래(Future)> 라는 영화 시리즈를 만들어 전국 18곳에서 상
영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에게 던진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디지털화하는 
사회적 변동 속에서 ‘좋은 노동’이라는 이상은 어떻게 유지, 강화될 수 있을까?”
좋은 일에 관해 사회 구성원이 대화에 참여하고, 투명하게 정보에 접근하며,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 이 과정이 민주주의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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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엇을 할 것인가?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으로 공공영역부터 ‘비정규직 제로화’ 정
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자리의 거의 반이 비정규직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처우가 
크게 다르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설득력 없
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두고 일선 학교의 교사들, 학
교 밖 교사 지망생들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보면 정규직화가 쉬운 것이 아님에 틀
림없어 보인다.
한국 사회에서 정규직은 수입도 좋고 안정된 직장을 말한다. 반면 비정규직은 불안, 
차별, 저소득의 상징이다. 고용도 보장되고 수입도 좋아서 모두가 원하는 정규직은 우
리 사회에 얼마나 될까? 대략 대기업에 근무하는 120만 명, 공무원 160만 명, 공공기
관 근무자 40만 명 등 300만 명 남짓이다. 경제활동 인구의 10% 정도인 ‘희귀한’ 자
리를 두고 청년들이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몇 년간 고시원에 들어앉는 일을 언제까
지 해야 할까?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면 ‘좋은 정규직’의 비율이 
늘어날 수 있을까? 기업이 태도를 바꿔 정년도 보장하고, 연차가 오래되면 임금과 복
지 혜택을 올려주려고 할까?
우리뿐 아니라 거의 모든 정부가 일하고 싶은 사람의 완전고용과 정규직화를 추구하
고 있다. 하지만 일자리는 쉽게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일자리마저 임시직, 파견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로 변해가고 있다. 일자리에 어떤 구조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어 그렇
게 되고 있다면 ‘완전고용-정규직’이란 기대는 손에서 모래가 빠져나가듯 신기루는 
아닐까? 차라리 변화하는 방향에 맞게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제도를 바꿔나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좋은 일’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자

현 정부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줄여서 일과 삶의 균형(WLB)을 추
구함과 동시에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생
활임금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한계소비성향이 큰 계층의 소비증대를 통해 과잉생산의 
문제를 해소하고 성장을 추동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과
도하게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일자리와 소득, 분배 등
과 관련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많은 비판과 저항에 직면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성과가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더 부각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적지 않는 난관
이 있다. 이 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일과 일자리, 분배
와 재분배의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다. 독일이 ‘노동 4.0’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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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디지털화하는 사회적 변동 속에서 ‘좋은 노동’이라는 이상은 어떻게 유지, 강
화될 수 있을까?”라는 화두를 던졌듯이 ‘좋은 일’, ‘좋은 노동’ 에 대한 우리의 합의
된 상(像)을 만들어갈 때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이런 ‘좋은 일’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가고 이를 정부와 기업의 
정책과 과제로 삼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 민간연구소인 희망제작소는 2015년부터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이란 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일’의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 일
의 6가지 측면(고용안정, 직무· 직업특성, 개인의 발전,임금, 근로조건, 관계)에서 ‘좋
은 일’의 기준을 생각해 보도록 했다.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수렴된 
좋은 일의 이상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년이 보장되며, 주 40시간 이하의 노동시간을 지키고, 나의 적성에 맞거나 재미있
으며, 일하는 사람 간에 화합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가 갖춰져 있고, 일하는 과정에
서 전문성과 숙련도가 증진되며, 그에 따라 임금도 상승하는 일”

특히한 것은 설문조사에서 임금(12%)이나 고용안정(16%)보다 근로조건(48%)을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꼽은 응답자가 많은 것이다. 근로조건은 △근로시간 △개
인 삶 존중 △스트레스 강도 등의 측면을 말한다. 특히, 20~30대는 ‘업무가 재미있는 
일’, ‘업무와 조직에서 배울 것이 있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제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막론하고 누구나 생활 가능한 임금, 고용 안정성, 안전, 
어느 정도의 기회균등을 보장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것이 ‘비
정규직의 정규직화’보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법일 수도 
있다.
일의 질과 그에 따른 분배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른바 ‘헬조선’을 벗
어나고, 산업의 경쟁력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 출퇴근 시간을 노동자가 자유롭
게 선택하는 유연근무제를 채택하는 것만으로도 장시간 노동 관행을 벗어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여성 전문인력의 경력단절을 줄이며 출산율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이 사회를 아무리 변화시켜도 우리가 원하는 일은 최소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유연성이 기업 쪽에서 ‘해고의 자유’를 
뜻했다면, 개인이 자기발전, 가족과 일의 양립 같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자기 주도
적 시공간 운영하는 유연성, 안정성과 함께 가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이를 가능하게 한다. 회사 경영이 악화돼 해고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
하고 재기를 모색할 수 있도록 나라의 복지제도 역시 보강해야 한다. 아울러 노동자
협동조합이나 종업원지주제 등을 통해 기업의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써 기술변화가 ‘가
진자’와 ‘강한자’에게만 자원을 몰아주는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해
야 한다. 기술변화를 두려움으로 여겨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혁신적이고 효
율적이며 고객지향적인 생산과 서비스의 원천”이라는 공감 아래 노사정이 디지털사회

일의 미래와 한국사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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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좋은 일’을 찾기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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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노동자협동조합 부문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





토론 : 불안정고용과 
 노동자협동조합 

최영미(한국가사노동자협회) 

사회구조의 변화와 돌봄서비스 

사회변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맞벌이가구 증가 

`핵가족화 

고령화 

사회의제 

돌봄 수요 대응 

좋은 돌봄 확장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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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노동과 비공식노동 

공식노동자 formal sector labors 

-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모두 적용

• 요양보호사 elderly(long term) care helper

• 보육교사 Infant care teacher, Kindergarten teacher

• Voucher(government based) Labors

비공식 노동자 informal sector labors  (domestic worker) 

-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직업훈련 모두 미적용

• 가사관리사 home helper

• 산후관리사  afterbirth care worker

• 재가보육사  siter

돌봄의 공식노동자와 비공식노동자 

공식노동과 비공식노동 

세계의 흐름 : ILO 가사노동자협약(제189호 협약) 

• 비공식부문 돌봄노동자에게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은 노동권 보장

• 노동조합(연맹)이 주도하여 돌봄노동자를 노동조합, 협동조합으로 조직

• 이주가사노동자에 대한 특별한 관심

국내의 흐름 : 법 발의와 불안정노동의 확장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발의 : 협동조합 등을 육성 지원

• 대자본, 외국자본의 진출과 플랫폼노동의 급격한 확장

• 재중동포를 뛰어넘어 동남아의 이주가사노동자 증가

최근의 흐름 

토론 : 노동자협동조합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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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노동과 비공식노동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노동자협동조합 

• 1998년 IMF 대량실업시대에 탄생 

• 전국 12개 지부 

- Cooperative, Social Enterprise, NGO 

- 비공식 돌봄노동자(Domestic Workers) 조직 

• 여성 스스로 만드는 workers cooperative 

- Domestic Workers의 고용안정, 법적 보호 

- 돌봄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확대 

- 연대와 협동을 통한 돌봄지역사회 만들기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Korea Domestic Workers Assocition 

2004년 비영리단체 산하 전국네트워크 설립 

[설립정신] 단순히 직업소개조직이 아니라 ‘당사자가 주인이 되어’ ‘당사자 스스로 실업운동으로서 일
자리사업을 모색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설립목적] 시장경쟁력 확보, 여성일용노동자 제도적 보호, 일자리를 함께 만들고 나누는 공동체 구성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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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가사노동자협회로 독립 

(2008) 우렁각시 대안기업화 전략 연구 
(2009-2010) 협동조합형 조직 만들기 시작 
(2012년 이후) 순차적으로 협동조합으로 전환 

전국 12개 지부의 조직 정체성 
지역 지부명 기타 

서울 서남지역 (사협)행복한돌봄 예비사회적기업 

동북지역 (사협)강북행복한돌봄 마을기업 

강남지역 (사협)성동행복한돌봄 예비사회적기업 

경기 부천시 ㈜우렁각시 매직케어 사회적기업 

시흥시 (사협)시흥주거복지센터 

남양주시 (사협)일과나눔도우누리 사회적기업 

수원시 ㈜돌봄세상 사회적기업. 노동자지주회사 

강원 원주시 성공회원주나눔의집 사회적협동조합 준비 중 
사회적기업육성가팀 

호남 전주시 (사협)전북행복한돌봄 사회적기업육성가팀 

광주광역시 노동실업광주센터 비영리민간단체 

영남 양산시 (사협)양산행복한돌봄 사회적기업육성가팀 

창원시 (협)창원손길 예비사회적기업 

토론 : 노동자협동조합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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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가사노동자협회로 독립 

교육의 표준화 : 표준교육커리큘럼, 교육교재, NCS 개발 
사업의 표준화 : 사업매뉴얼, 고객관리매뉴얼 

활동1 :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2012년 한국가사노동자협회로 독립 

비공식부문 노동자 권리 확보, 고용 안정을 위한 
캠페인, 입법활동, 조사연구 등 

활동2 : 가사노동자 노동권 확보운동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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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국가사노동자협회로 독립 

조합원 월례회의, 임원회의, 총회 
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자격증제도 도입 
상조회와 주민금고 운영 

활동3 : 당사자 역량 강화와 생활공동체운동 

2012년 한국가사노동자협회로 독립 

협동조합어린이집, 노인돌봄시설 설립 지원 
워킹맘, 한부모, 장애인 가사돌봄사업 
돌봄분야 어르신일자리 만들기 

활동4 : 협동조합 지역사회 만들기 

토론 : 노동자협동조합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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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1 : 조직 정체성의 확립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주식회사 

법제도 – 정부의 지원 – 정체성의 혼란  

생산자조합원 

직원조합원 

과제2 : 노협에 맞는 제도개선 

직원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생산자조합원  

노동자 임원일 경우 정부 지원의 제약(사회적일자리, 보조금) 

이사장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자격증 등기이사제 필요 

가정내돌봄 부가세 면제 필요(직업소개소 지원 준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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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3 : 노협에 맞는 생태계 조성 

경영지원 

• 전문경영인 

파견제도 

• 소상공인협

업사업을 노

협 일반으로 

확대 

인재양성 

• 업종별, 지

역별 직업훈

련센터 위탁 

• 노협에 적합

한 교재 개

발 

전략사업 

• 불안정고용/

플랫폼노동

(돌봄, 문화

예술, 운수, 

이주노동 등)

에 자원의 

집중 투여 

지원조직 

• 노협연합회

에 노동자협

동조합 지원 

기능 부여

(상담`컨설

팅`교육 등) 

참고 : 고용불안에 대한 노협의 응답 

미국 : 노동인구 중 약 35%(2016년 기준)인 5500만 명이 프리랜서로 활동 
 
유럽 : 영국은 16∼75세 생산가능인구의 10% 이상인 490만 명이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동. 독일은 14%,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각각 12%가 
플랫폼 노동 경험(영국 하트퍼드셔대 경영대학원. 2016년 1월) 
 
한국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16년 보고서. 국내 O2O 시장 규
모는 2016년 2조1000억 원에서 2020년 8조7000억 원으로 급증 전망 

토론 : 노동자협동조합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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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 플랫폼노동과 노협 

-   비영리단체, 노동조합이 노협 조직 
- 2000년 이후 폭발적 증가, 이민자 노협 증가 
- 노동자소유 플랫폼 실험 시작 
- CHCA(1985) : 12명의 가정내돌봄노동자로 시
작, 현재 2,000명 이상 고용 

존중 받는 노동! 
품위 있는 노동! 

 
노동자협동조합이 만들어갑니다.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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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노동자 부문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 김상철 예술인소셜유니온 위원





한국에서의 예술의 자율성과 사회보장을 위한 시도: 

예술인소셜유니온의 경우

김상철 /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우선 급격한 사회의 변화 속에서 인간의 노동이 삶을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는데 가

장 기본적인 가치를 가지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노동자 협동조합 활동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예술인의 창작활동이 하나의 노동으로서 인정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보호와 

정치적, 경제적 보장을 마련하는데 많은 참조가 된 SMART 활동가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미리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SMART는 단순히 예술인들의 조합을 넘어서서 예술인

들의 노동을 사회 속으로 전달되고 확산되는데 적절한 가치가 보장되도록 하는 플

랫폼으로서의 기능이 매우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의 예술계가 가지

지 못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예술인의 자율적이고 자유로운 창작 노동의 보장을 위

한 SMART의 노력을 참조하면서도, 그와 같은 사례가 한국에서는 직접적으로 적용

되기 어려운 조건을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SMART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한국

의 예술계가 공동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남겨두고자 합니다.

1. 한국 예술인의 조건

한국에서 예술인이 처한 조건은 이중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지만 

소위 예술계와 문화계가 분절되어 있고 무엇보다 1차적 창작의 기원인 예술영역이 

문화산업과 동떨어져 있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8년 초에 정부가 밝힌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규모는 5조원을 넘어서고 법적으로 사업자단체라 할 수 있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업체가 2,000여개에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한류’

라고 부르는 문화산업의 팽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예술인들 중 절반은 년간 300만

원 정도의 예술활동에 따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2015년 문화예술인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2016). 

그러다 보니 겸업이나 혹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창작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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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3일, <밥 먹고 예술합시다> 집담회 개최

2011년 12월 22일, 예술인소셜유니온 제안, 법 장르 예술인 노동조합 준비

2012년 1월 12일, 조직 출범과 진행 계획을 논의하는 초동모임 구성

2012년 8월 2일, 조직체계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준비위원회 체제로 전환

2012년 9월 27일, <108 토론회> 개최, 준비위원회 공식 발족

2013년 1월 14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발의(국회)

2013년 4월 18일, <음악생태계 정상화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개최

2013년 7월 11일, 저작권법 개정안,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국회)

2014년 7월 11일, <공연예술인의 노동환경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4년 11월 18일, 공연법 개정안 발의(국회)

2015년 5월 1일, 예술인소셜유니온 공식출범

라,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의 경우에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예술창

작지원 정책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비중이 매우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인들은 자신의 창작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 공모 등 지

원사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의 공공계약에 참여하여 수입을 얻

습니다. 즉 문화산업 구조에서의 소외가 정부의 창작지원금으로의 종속을 심화시키

는 구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정부가 주되게 추진했던 사회적 기업의 사례 중에서 특히 예술인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이 존속하기 힘든 환경을 보여줍니다. 공공부문의 지원이 아니

면 예술인들의 기업이 생존할 수조차 없는 환경입니다. 

2. 예술활동 종속의 배경

이런 환경에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설립과 관련된 배경으로는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예술정책 환경이 가지고 있는 불공정한 구조입

니다. 예술인소셜유니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주력했던 부분은 예술생태

계 내의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인소셜유니온활동 경과: 공식출범 전까지

음악인들의 주요한 수입원인 저작권료가 결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로 음악인들

은 ‘국민들에게 값싼 음악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합니다. 음악인들에겐 

생존을 위한 비용이지만 정부 정책에서는 끊임없이 물가로 통제됩니다. 이 과정에

서 통신사 등과 같은 디지털 음원 유통기업들의 영향력이 관철됩니다. 개별 곡에 

대한 다운로드보다 정액제 스트리밍 중심의 수익구조는 음악인이 선택하거나 합의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산업계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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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인이 전체 수익금 중에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공연

을 해서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음악인들의 공연료 역시 공식적으로 보장된 금액이 

없습니다. 전체 공연규모에 따라 임의적으로 늘었다가 줄었다가 합니다. 정부나 지

방정부의 사정으로 공연이 취소되어도 이에 대한 보상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런 사정은 정부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공연의 전문스태프들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다른 산업의 경우에는 표준노무단가가 정해져서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반영되지

만 공연예술 스태프들의 경우에는 2014년까지는 2004년 정도의 기준으로, 현재는 

2015년의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 역시 공공공연장은 물론이고 민간

공연장마다 일관적이지도 못합니다. 이 때문에 예술인소셜유니온은 관련 법을 개정

하여 최소한 저작권료 분배과정에 창작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강화하

고 공연예술스태프에 대한 노무단가를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마련하

였지만 정부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인들 스스로 관련 기준을 만들어서 관철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는 기존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문화예술단체들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의 확대도입 마저도 반대할 정도

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예술인소셜유니온이 출범하게 된 두 번째 요소가 있

습니다. 한국의 문화예술단체들은 각 장르별로 협회 등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함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

인 문화예술단체들은 예술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사업자이거나 혹은 성격상 

사용자에 가까운 이들도 함께 합니다. 한국의 예술계 특징 상 경력이 오래될수록 

문화예술단체의 대표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역설적으로 그럴수록 사용자성을 띈 

예술인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한 각 장르별로 분리되어 조직되어 있다보니, 예술계 전체의 공동 이익보다는 각 

장르별 지원정책을 둘러싸고 개별적인 경쟁에 빠지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민간합의

기구로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각종 장르별 지원기구들이 계속 설립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장르를 벗어나 

현재의 예술인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하는데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3. 블랙리스트와 미투를 넘어서

안타깝지만 한국의 예술계는 지난 정권에서 벌어진 특정한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

제, 즉 블랙리스트 정책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 못합니다. 자율과 독립성을 기본조

건으로 하는 예술계가 블랙리스트 정책의 대상이 되었다는 역설은 한국의 예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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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예술정책에 종속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중

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미투 운동 역시 문화예술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은, 한국의 장르별 협단체 구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줍니

다. 

이런 조건에서 한국의 예술인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에 앞서 정부의 정

책 속에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의 장르별 협단체 구조

에서 벗어나 예술인의 창작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우선

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예술인에 대한 권리보장법’

이라는 이름으로 예술인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에 대하여 법제도적으로 보

장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예술인들의 자율적인 단체

나 조직이 기존의 협단체와 동등한 법적 위상을 지니고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조

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술인소셜유니온은 예술정책과 문화산업 내에서 예술인들의 창작노동이 제대로 보

상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예술인의 지위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주목하

여 예술인들을 창작노동자로 규합하는 사회적 노동조합을 추구합니다. 변화하는 노

동환경에서 예술인과 같이 경계에 있는 노동의 형태는 가장 먼저, 그리고 빠르게 

삶의 조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편적인 사회보장체계에서 조차 배

제된 예술인들에게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의 고용관계 속에 있

는 노동자들이 획득한 최소한의 노동권을 획득하는 것이 예술인소셜유니온의 일차

적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SMART가 보여주는 경로와는 완전히 겹치지 않는 활동과 지향을 가지고 있

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회에서 예술인이 예술인으로서 존중받고 

창작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 자체로 다른 사회의 예술인들에게

도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예술인소셜유니온이 SMART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 한가지로 좁혀 볼 수 있습니다. 

“SMART의 활동이 가능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건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예

술인들은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한국의 예술인소셜유니온이 하고 있는 고민이 한국의 특수성을 넘어서 전세계의 예

술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자유와 존중을 위한 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이 SMART에 속한 예술인들에게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이유

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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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 정책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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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93호 의안 번역본

2018년 7월 12일 오후 2~9시 국회 도서관 대회의실/서울NPO지원센터

2018년 7월 13일 오후 1~6시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실 (사회적경제주간 행사장)

일의 미래와 노동자협동조합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협동조합�진흥에�관한�권고�

(R193,� ILO.� 2002.)

서�문

국제노동기구� 총회는,� 국제노동사무소� 집행이사회에� 의해� 제네바에서� 소집되어져�

2002년� 6월� 3일자에� 제90차� 회의를� 개최하였고� 일자리� 창출,� 자원� 동원,� 투자�

창출� 및� 경제� 기여에� 있어�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

합이�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온전한�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인

식하고,� 지구화로� 인해� 새롭고� 상이한� 압력,� 문제,� 협동조합에� 대한� 도전� 및� 기

회가� 창출되었고,� 지구화의�이익을�보다� 공평하게�분배하기�위해서�국가적� 및� 국

제적� 차원의� 보다� 강한� 인간연대의� 틀이� 요구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제86차� 국

제노동회의(1998)에서� 채택된�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 선언에�

주목하면서,� 특히� 「1930년�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1948년� 결사의� 자유� 및� 단

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1949년�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

약」,� 「1951년� 동등한� 처우에� 관한� 협약」,� 「1952년� 사회보장�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 「1957년� 강제근로의� 철폐에� 관한� 협약」,� 「1958년� 차별대우(고용� 및� 직

업)에� 관한� 협약」,� 「1964년�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1973년�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1975년� 농촌근로자� 조직에� 관한� 협약」,� 「1975년�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협약」,� 「1984년� 고용정책(부칙)에� 관한� 권고」,� 「1998년� 중소기업� 고용창출

에� 관한� 권고」,� 「1999년�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관한� 협약」의� 국제노동� 협약�

및� 권고안에�구체화� 된� 권리와� 원칙에�주목하고,� 필라델피아�선언에서�구체화�된�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원칙을� 상기하며,� 세계� 곳곳에� 있는� 노동자들의� 적

정노동�실현이�국제� 노동기구의�주요� 목적임을�상기하고,� 이� 회의� 의사일정의�네�

번째� 의제로서� 협동조합의� 진흥에� 관하여� 상정된� 제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며,�

이� 제안이� 권고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였으며,� 「2002년� 협동조

합� 진흥에� 관한� 권고」� 라고� 인용될� 수� 있는� 다음의� 권고를� 2002년� 6월� 20일에�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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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범위,� 정의� 및� 목표

1.� 협동조합은� 경제의� 전� 부문에� 걸쳐� 운용된다는� 점이� 인정된다.� 이� 권고안은�

모든�협동조합의�유형과�형태에�적용된다.

2.� 본� 권고안의� 목적상,� "협동조합"이란� 용어는�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동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

고자�하는�사람들이�자발적으로�결성한�자율적인�결사체를�의미한다.

3.�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일은� 다음에� 기초하여� 장려되어야한

다.

(a)�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형평성� 및� 연대의� 협력적� 가치,� 그리고� 정

직,� 개방성,� 사회적�책임과�타인을�돌보는�윤리적�가치.

(b)� 국제� 협동조합�운동에� 의해� 개발되고� "부속� 문서"� 에� 언급된� 협동조합� 원칙.�

이러한� 원칙들은� 자발적� 및� 개방적� 회원제,� 민주적� 회원국� 관리,� 회원국의� 경제�

참여,� 자율과� 독립,� 교육,� 훈련과� 정보,� 협동,�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 등

이다.

4.� 협동조합과� 그들의� 회원국을� 돕기� 위해서는� 발전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

에서�협동조합의�잠재력을�촉진하기�위한�조치들이�채택되어야�한다.�

(a)� 소득향상활동과�지속가능한�양질의�고용의�창출과�발전을�만들어낸다.

(b)� 교육·훈련을� 통해� 인적자원능력,� 협동조합� 운동의� 가치·장점·이익에� 대한� 지

식을�개발한다.

(c)� 기업가적�능력과�경영�능력을�비롯한�사업�잠재력을�개발한다.

(d)� 시장�및� 제도적�금융에�대한�접근권�획득과�경쟁력을�강화할�수� 있게�한다.

(e)� 저축과�투자를�증가시킨다.

(f)� 모든�형태의�차별철폐�요구를�고려한�사회적,� 경제적�복지를�개선한다.

(g)� 지속가능한�인간개발에�기여한다.

(h)�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경제적� 요구에� 대응하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실행가능

하고�역동적이며�독특한�경제영역을�설립,� 확대한다.�

5.� 특별한� 조치의� 채택을� 통해� 연대에� 기초한� 사업체이자� 조직인� 협동조합들이�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취약계층의� 요구를� 비롯한� 사회의� 요구와� 조합원들

의�요구에�대응할�수� 있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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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정책�프레임�워크와�정부의�역할

6.� 균형� 잡힌�사회는� 건강한� 공공분야와�민간분야뿐�아니라� 건강한� 협동조합,� 공

제조합,� 기타� 사회적� 분야,� 비정부� 부문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협동조합의� 성격과� 기능에� 일치하고,� 다음과� 같은,� 제3항에� 규정한� 협동

조합의�가치와�원칙에�기초한�지원�정책�및� 법률�체제를�제공해야�한다.

(a)� 가능한� 빠르고,� 간편하며,� 적당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등록할�

수� 있도록�하는�제도적�체제를�수립한다.

(b)� 분할�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적절한� 적립금의� 창출과� 협동조합� 내부의� 연대기

금을�허용하는� � 정책을�촉진한다.

(c)�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가의� 법률� 및� 관행에� 부합하며,� 다른� 형태

의� 기업과� 사회� 조직들에게� 적용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협동조합의� 특성과�

기능에�적절한�조건으로�협동조합을�감독하는�조치를�채택한다.

(d)� 협동조합� 조합원의� 요구에� 부응하는� 협동조합� 구조에서� 협동조합의� 가입을�

촉진한다.

(e)� 특히� 협동조합이� 하지� 않았다면� 제공되지� 않을� 서비스를� 다루거나�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자율적이며� 자율�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협

동조합의�발전을�장려한다.

7.� (1)� 제� 3� 항에� 명시된� 가치와� 원칙에� 따라�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국가� 및� 국

제적�수준에서�경제적,� 사회적�발전을�위한�기둥의�하나로�간주되어야한다.

(2)� 협동조합은�국내� 법� 및� 관행에�부합하게�대우받아야�하며,� 다른� 형태의� 기업�

및� 사회� 조직들에게� 부여된� 것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대우받아야� 한다.�

정부는� 고용�촉진,� 취약집단이나�취약지역을�위한�유익한� 활동의�개발과� 같은�특

별한� 사회적,� 공공적� 정책�결과를� 충족시키는�협동조합의�활동에�대해� 적절한�곳

에서� 지원�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는� 가능한� 한� 세제혜택,� 대출,�

보조금,� 공공�일자리�프로그램에�대한�접근,� 특별�조달�조항이�포함될�수� 있다.

(3)� 협동조합� 운동의� 모든� 수준,� 특히� 경영� 및� 리더십� 차원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대시키는데�특별한�고려가�이루어져야�한다.�

8.� (1)� 국가�정책은�특히�다음에�주목해야�한다.

(a)�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어떠한� 차별� 없이� ILO의� 필수적�

노동기준과�직장에서의�기본�원칙�및� 권리에�관한� ILO� 선언을�촉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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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협동조합이� 노동법을�회피하기� 위해� 설립되거나�활용되지� 않도록� 하고,� 위장

된� 고용관계를� 수립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노동법이� 모든� 기업에게�

적용되도록�함으로써�노동자의�권리를�위반하는� ‘사이비� 협동조합’을� 방지해야�한

다.�

(c)� 협동조합과�그들의�업무에서�젠더�평등을�촉진한다.

(d)� 적절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비롯하여� 모범적� 노동관행이� 협동조합� 내에서�

이루어질�수� 있도록�보장하는�조치들이�촉진되어야�한다.

(e)� 협동조합� 조합원,� 노동자,� 경영자들의� 전문기술� 및� 직업관련� 기술,� 기업가적�

능력과� 경영� 능력,� 사업� 잠재력과�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 정책� 기술에� 대한� 지

식을� 발전시키며,� 정보� 및� 의사소통� 기술에� 대한� 그들의� 접근이� 향상되도록� 한

다.

(f)� 국가의�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의� 모든� 적절한� 수준에서,�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사회에서�협동조합�원칙과�실천에�대한�교육과�훈련을�활성화할�것을�장려한다.

(g)� 작업장에서의�안전과�건강을�촉진하는�조치를�채택한다.

(h)� 협동조합의� 생산성과� 경쟁력,�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질

의�수준을�향상시키기�위한�훈련�및� 다른�형태의�지원을�제공한다.

(i)� 신용에�대한�협동조합의�접근을�용이하게�한다.

(j)� 시장에�대한�협동조합의�접근을�용이하게�한다.

(k)� 협동조합에�대한�정보의�전파를�촉진한다.� 그리고,

(l)� 개발정책의� 형성과� 실행을� 위하여� 협동조합에� 관한� 국가통계를� 향상시키는�

노력을�장려한다.

(2)� 그러한�정책은

(a)� 협동조합과�관련된�정책�및� 규제의�형성과� 실행은�적절한�곳에서는�지방수준

으로�분권화한다.

(b)� 등록,� 회계감사와� 사회적� 감사,� 그리고� 면허증의� 획득과� 같은� 영역에서� 협동

조합의�법적�의무를�규정한다.� 그리고,

(c)� 협동조합에서�기업�지배구조에�대한�모범사례를�촉진한다.

9.� 정부는� 한계적� 생존활동("비공식� 경제"라고도� 함)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일로�

바꾸고,� 주류� 경제생활로�완전히� 통합시키는�협동조합의�중요한� 역할을� 촉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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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협동조합�진흥을�위한�공공정책�이행

10.� (1)� 회원국은� 제3항에� 명시된� 협동조합의�가치� 및� 원칙에� 따라� 지도되는�협

동조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및� 규정을� 채택하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을�개정해야�한다.

(2)� 정부는�협동조합에�적용�할� 수� 있는�법률,� 정책�및� 규정의�수립과� 개정에�있

어�관련�단체와�고용주�및� 근로자�단체와�협의해야한다.

11.� (1)� 정부는� 협동조합과�그들의�사업적�생존능력,� 그리고�고용과�소득을�창출

하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서비스에� 대한� 협동조합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한다.

(2)� 가능하면,� 다음의�서비스를�포함해야한다.

(a)� 인적자원개발�프로그램

(b)� 조사와�경영자문�서비스

(c)� 금융과�투자에의�접근

(d)� 회계와�감사�서비스

(e)� 경영정보�서비스

(f)� 정보와�공공관계�서비스

(g)� 기술과�혁신에�대한�자문�서비스

(h)� 법률과�과세�서비스

(i)� 마케팅을�위한�지원�서비스

(j)� 적절한�곳에서의�기타�지원�서비스

(3)� 정부는� 이러한� 지원� 서비스의� 수립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협동조합과� 그들

의� 조직은� 이러한� 서비스의� 조직과� 관리에� 참여하고,� 실행가능하고� 적절한� 곳에

서는�이� 서비스들에�자금을�대도록�권장되어야�한다.

(4)� 정부는� 국가와� 지방수준에서� 협동조합을� 만들고� 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수단을� 발전시킴으로서� 협동조합과� 그들� 조직의� 역할을� 공인해야�

한다.�

12.� 정부는� 적절한� 곳에서� 투자금융과� 신용에� 협동조합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조치를�채택해야�한다.� 이러한�조치들은�다음과�같다.

(a)� 대출과�다른�재정�시설들이�제공되도록�허용한다.

(b)�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충분한� 협동조합� 자산� 수준을� 개선하며,� 대출

거래비용을�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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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저축과� 신용,� 은행업무와� 보험� 협동조합을� 비롯한� 협동조합을� 위한� 자율적인�

금융시스템을�촉진한다.

(d)� 취약집단을�위한�특별�조항을�포함한다.

13.� 협동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는� 모든� 형태의� 협동조합들을� 위해� 기

술적이고,� 상업적이며� 금융적� 연계의�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험의� 교

환과�위험�및� 이익의�공유를�용이하게�하여야�한다.

IV.� 고용인과� 노동자� 조직� 및� 협동조합� 조직의� 역할,� 그리고� 그들� 사

이의�관계

14.�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정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의� 조직들은� 협동조합� 조직들과� 함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방법과�수단을�모색해야한다.

15.� 사용자� 조직들은� 사용자� 조직에� 가입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회원자격

의�확대를�고려하고,� 다른�회원들에게�적용되는�동일한� 조건으로�적절한� 지원�서

비스를�제공해야�한다.

16.� 노동자의�조직은�다음과�같은�역할을�하도록�장려된다.

(a)� 협동조합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조언� 및� 지원한

다.

(b)� 기본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을� 비

롯하여�노조�조합원들이�협동조합을�설립하는�것을�지원한다.

(c)� 협동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다루는� 지역적,� 국가적�

및� 국제적�차원의�위원회와�작업그룹에�참여한다.

(d)� 폐업을� 앞둔� 기업의� 경우를� 포함하여�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새

로운�협동조합을�설립하는�것을�지원하고�참여한다.

(e)�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참여한

다.

(f)� 협동조합에서�기회의�평등을�촉진한다.

(g)� 협동조합에서�노동자�조합원의�권리�행사를�촉진한다.

(h)� 교육과�훈련을�비롯하여�협동조합의�활성화를�위한�여타�활동을�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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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협동조합과� 이들을� 대표하는� 조직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장려된

다.

(a)� 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유리한�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사용자� 및� 노동자의�

조직,� 관련�정부�및� 비정부�기관들과의�활발한�관계를�수립한다.

(b)� 그들�자신의�지원�서비스를�관리하고�그들의�자금조달에�기여한다.

(c)� 소속�협동조합에�대한�상업�서비스�및� 금융서비스를�제공한다.

(d)� 조합원,� 노동자,� 경영자들의�인적자원�개발을�위해�투자한다.

(e)� 더� 나아가� 국가수준� 및� 국제적� 협동조합� 조직들에� 가입하고� 발전을� 촉진한

다.

(f)� 국제적�차원에서�국가수준의�협동조합�운동을�대변한다.

(g)� 협동조합의�활성화를�위한�여타�활동을�수행한다.

V.� 국제�협력

18.� 국제적�협력은�다음과�같이�요청하고�있다.

(a)� 협동조합� 조합원을� 위한� 고용창출과� 소득발생에�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정

책�및� 프로그램에�관한�정보교환.

(b)� 협동조합� 발전과� 관련된� 국가� 및� 국제적� 기구� 및� 기관들� 사이의� 관계를� 조

장하고�활성화하는�것을�통해�다음과�같은�것들이�가능할�수� 있도록�한다.�

(i)� 직원들과�아이디어,� 교육�및� 훈련자료,� 방법론,� 참고�자료의�교환

(ii)� 협동조합과�그들의�발전에�대한�조사�자료�및� 기타�데이터의�편찬과�활용

(iii)� 협동조합간의�연합체와�국제적�파트너십의�수립

(iv)� 협동조합의�가치와�원칙의�촉진과�보호

(v)� 협동조합간의�상업적�관계�형성

(c)� 시장� 정보,� 법률,� 훈련� 방법� 및� 기법,� 기술� 및� 생산� 기준과� 같은� 국가적,� 국

제적�데이터에�대한�협동조합의�접근

(d)� 관련된� 협동조합들,� 사용자� 및� 노동자� 조직들과�협의하여� 협동조합을� 지원하

기�위한�공동의�지역�및� 국제적�지침과�법률�제정을�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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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최종�규정

19.� 본� 권고안은� 1966년�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있어서의� 협동조합

의�역할을�권고한�협동조합(개발도상국)� 권고를�개정하고�대체한다.

부�록

1995년� 국제� 협동조합연맹이� 채택한� 협동조합� 정체성에� 관한� 선언에� 대한� 발췌

문�협동조합의�원칙은�협동조합의�가치를�실행하기�위한�지침이�된다.

자발적이고�개방적인�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 조직으로서,� 성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을� 두지�

않고�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모든�

사람에게�개방된다.�

조합원에�의한�민주적�관리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서�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은� 정책수립

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지고� 봉

사한다.� 단위조합에서�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며(1인1표),� 연합단계의� 협

동조합도�민주적인�방식으로�조직된다.�

조합원의�경제적�참여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자본조달에� 공정하게� 참여하며� 자본은� 민주적으로� 관리� 한

다.� 최소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으로� 한다.� 출자배당이� 있을� 경우에�

조합원은�출자액에�따라� 제한된�배당금을�받는다.� 조합원은�목적의�일부� 또는�전

체를� 위해� 잉여금을� 배분한다.�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의� 적립을�

통한� 협동조합의� 발전,�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조합원의� 동

의를�얻은�여타의�활동을�위한�지원)

자율과�독립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조�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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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정부� 등� 다른� 조

직과의�관계에�있어서�공개적이고�투명한�관계를�갖도록�노력해야�한다.�

교육,� 훈련�및� 정보제공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

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지도층에게�협동의�본질과�장점에�대한�정보를�제공한다.�

협동조합간의�협동

협동조합은� 지역� 및� 전국� 그리고� 인접국가간�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조합

원에게�가장�효과적으로�봉사하고�협동조합운동을�강화한다.

지역사회에�기여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그들�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위해�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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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93� -�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2002� (No.� 193)

Recommendation� concerning� Promotion� of� Cooperatives

Adoption:� Geneva,� 90th� ILC� session� (20� Jun� 2002)� -� Status:� Up-to-date�

instrument.

Preamble�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ing� been� convened� at� Geneva� by� the� Governing� Body�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ffice,� and� having� met� in� its� 90th� Session� on� 3�

June� 2002,� and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cooperatives� in� job� creation,� mobilizing�

resources,� generating� investment� and� their� contribution� to� the� economy,�

and

Recognizing� that� cooperatives� in� their� various� forms� promote� the� fullest�

participation� i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all� people,� and

Recognizing� that� globalization� has� created� new� and� different� pressures,�

problem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cooperatives,� and� that�

stronger� forms� of� human� solidarity� at�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are� required� to� facilitate� a�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the� benefits�

of� globalization,� and� Noting�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at� its� 86th� Session� (1998),� and� Noting� the� rights� and�

principles� embodied� in� international� labour�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the� Forced� Labour� Convention,� 1930;�

the� Freedom� of�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1948;� the� Right� to� Organise� and� Collective� Bargaining�

Convention,� 1949;� the� Equal� Remuneration� Convention,� 1951;� the�

Social� Security� (Minimum� Standards)� Convention,� 1952;� the� Abolition� of�

Forced� Labour� Convention,� 1957;� the� Discrimination� (Employment� and�

Occupation)� Convention,� 1958;� the� Employment� Policy� Convention,�

1964;� the� Minimum� Age� Convention,� 1973;� the� Rural� Workers'�

Organisations�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5;�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nvention� and� Recommendation,� 1975;�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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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Policy� (Supplementary� Provisions)� Recommendation,� 1984;�

the� Job� Creation�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Recommendation,� 1998;� and�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nvention,� 1999,� and

Recalling� the� principle� embodied� in� the� Declaration� of� Philadelphia� that�

"labour� is� not� a� commodity",� and

Recalling� that� the� realization� of� decent� work� for� workers� everywhere� is�

a� primary� objective� of�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Having� decided� upon� the� adoption� of� certain� proposals�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of� cooperatives,� which� is� the� fourth� item� on� the� agenda�

of� the� session,� and

Having� determined� that� these� proposals� shall� take� the� form� of� a�

Recommendation;

adopts� this� twentieth� day� of� June� of� the� year� two� thousand� and� two�

the� following� Recommendation,� which� may� be� cited� as� the� Promotion�

of� Cooperatives� Recommendation,� 2002.

I.� SCOPE,� DEFINITION� AND� OBJECTIVES

1.� It� is� recognized� that� cooperatives� operate� in� all� sectors� of� the�

economy.� This� Recommendation� applies� to� all� types� and� forms� of�

cooperatives.

2.� For� the� purposes� of� this� Recommendation,� the� term� "cooperative"�

means� an� autonomous� association� of� persons� united� voluntarily� to� meet�

their� comm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needs� and� aspirations�

through� a� jointly� owned� and� democratically� controlled� enterprise.

3.� The� promotion� and� strengthening� of� the� identity� of� cooperatives�

should� be� encouraged� on� the� basis� of:�

(a)� cooperative� values� of� self-help,� self-responsibility,� democracy,�

equality,� equity� and� solidarity;� as� well� as� ethical� values� of� honesty,�

openness,� social� responsibility� and� caring� for� others;� and

(b)� cooperative� principles� as�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movement� and� as� referred� to� in� the� Annex� hereto.� These� principles� are:�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democratic� member� control;�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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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c� participation;� autonomy� and� independence;�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and� concern� for�

community.

4.� Measures� should� be� adopted� to� promote� the� potential� of�

cooperatives� in� all� countries,� irrespective� of� their� level� of� development,�

in� order� to� assist� them� and� their� membership� to:�

(a)� create� and� develop� income-generating� activities� and� sustainable�

decent� employment;

(b)� develop� human� resource� capacities� and� knowledge� of� the� values,�

advantages� and� benefits� of� the� cooperative� movement�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c)� develop� their� business� potential,� including� entrepreneurial� and�

managerial� capacities;

(d)�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as� well� as� gain� access� to� markets�

and� to� institutional� finance;

(e)� increase� savings� and� investment;

(f)� improve� social� and� economic� well-being,� taking� into� account� the�

need� to� eliminate� all� forms� of� discrimination;

(g)� contribute� to� sustainable� human� development;� and

(h)� establish� and� expand� a� viable� and� dynamic� distinctive� sector� of� the�

economy,� which� includes� cooperatives,� that� responds� to� the� social� and�

economic� needs� of� the� community.

5.� The� adoption� of� special� measures� should� be� encouraged� to� enable�

cooperatives,� as�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inspired� by� solidarity,� to�

respond� to� their� members'� needs� and� the� needs� of� society,� including�

those� of� disadvantaged� groups� in� order� to� achieve� their� social� inclusion.

II.� POLICY� FRAMEWORK� AND� ROLE� OF� GOVERNMENTS

6.� A� balanced� society� necessitates� the� existence� of� strong� public� and�

private� sectors,� as� well� as� a� strong� cooperative,� mutual� and� the� other�

social� and� non-governmental� sector.� It� is� in� this� context� that�

Governments� should� provide� a� supportive� policy� and� legal� framework�

consistent� with� the� nature� and� function� of� cooperatives� and� guid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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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operative� values� and� principles� set� out� in� Paragraph� 3,� which�

would:�

(a)� establish� an� institutional� framework� with� the� purpose� of� allowing�

for� the� registration� of� cooperatives� in� as� rapid,� simple,� affordable� and�

efficient� a� manner� as� possible;

(b)� promote� policies� aimed� at� allowing� the� creation� of� appropriate�

reserves,� part� of� which� at� least� could� be� indivisible,� and� solidarity� funds�

within� cooperatives;

(c)� provide� for� the� adoption� of� measures� for� the� oversight� of�

cooperatives,� on� terms� appropriate� to� their� nature� and� functions,� which�

respect� their� autonomy,� and� are�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and� which� are� no� less� favourable� than� those� applicable� to�

other� forms� of� enterprise� and� social� organization;

(d)� facilitate� the� membership� of� cooperatives� in� cooperative� structures�

responding� to� the� needs� of� cooperative� members;� and

(e)�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s� as� autonomous� and�

self-managed� enterprises,� particularly� in� areas� where� cooperatives�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or� provide� services� that� are� not� otherwise�

provided.

7.� (1)� The� promotion� of� cooperatives� guided� by� the� values� and�

principles� set� out� in� Paragraph� 3� should� be� considered� as� one� of� the�

pillar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2)� Cooperatives� should�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national� law� and�

practice� and� on� terms� no� less� favourable� than� those� accorded� to� other�

forms� of� enterprise� and� social� organization.� Governments� should�

introduce� support� measures,� where� appropriate,� for� the� activities� of�

cooperatives� that� meet� specific� social� and� public� policy� outcomes,� such�

as� employment� promotion� or� the� development� of� activities� benefiting�

disadvantaged� groups� or� regions.� Such� measures� could� include,� among�

others� and� in� so� far� as� possible,� tax� benefits,� loans,� grants,� access� to�

public� works� programmes,� and� special� procurement� provisions.

(3)� Specia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increas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cooperative� movement� at� all� levels,� particularly� at�

management� and� leadership�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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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National� policies� should� notably:

(a)� promote� the� ILO� fundamental� labour� standards� and� the�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for� all�

workers� in� cooperatives� without� distinction� whatsoever;

(b)� ensure� that� cooperatives� are� not� set� up� for,� or� used� for,�

non-compliance� with� labour� law� or� used� to� establish� disguised�

employment� relationships,� and� combat� pseudo� cooperatives� violating�

workers'� rights,� by� ensuring� that� labour� legislation� is� applied� in� all�

enterprises;

(c)� promote� gender� equality� in� cooperatives� and� in� their� work;

(d)� promote� measures� to� ensure� that� best� labour� practices� are� followed�

in� cooperatives,� including�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

(e)� develop� the� technical� and� vocational� skills,� entrepreneurial� and�

managerial� abilities,� knowledge� of� business� potential,� and� general�

economic� and� social� policy� skills,� of� members,� workers� and� managers,�

and� improve� their� acces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f)� promote� education� and� training� in� cooperative� principles� and�

practices,� at� all� appropriate� levels� of� the� n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s,� and� in� the� wider� society;

(g)� promote� the� adoption� of� measures� that� provide� for� safety� and�

health� in� the� workplace;

(h)� provide� for� training� and� other� forms� of� assistance� to� improve� the�

level� of�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cooperatives� and� the� quality�

of� goods� and� services� they� produce;

(i)� facilitate� access� of� cooperatives� to� credit;

(j)� facilitate� access� of� cooperatives� to� markets;

(k)� promote� th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on� cooperatives;� and

(l)� seek� to� improve� national� statistics� on� cooperatives� with� a� view� to�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olicies.

(2)� Such� policies� should:

(a)� decentralize� to� the� regional� and� local� levels,� where� appropriate,�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and� regulations� regarding�

cooper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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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efine� legal� obligations� of� cooperatives� in� areas� such� as� registration,�

financial� and� social� audits,� and� the� obtaining� of� licences;� and

(c)� promote� best� practice� on� corporate� governance� in� cooperatives.

9.� Governments� should� promote� the� important� role� of� cooperatives� in�

transforming� what� are� often� marginal� survival� activities� (sometimes�

referred� to� as� the� "informal� economy")� into� legally� protected� work,� fully�

integrated� into� mainstream� economic� life.

III.� IMPLEMENTATION� OF� PUBLIC�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COOPERATIVES

10.� (1)� Member� States� should� adopt� specific� legislation� and� regulations�

on� cooperatives,� which� are� guided� by� the� cooperative� values� and�

principles� set� out� in� Paragraph� 3,� and� revise� such� legislation� and�

regulations� when� appropriate.�

(2)� Governments� should� consult� cooperative� organizations,� as� well� as�

the�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concerned,� in� the�

formulation� and� revision� of� legislation,� policies� and� regulations�

applicable� to� cooperatives.

11.� (1)� Governments� should� facilitate� access� of� cooperatives� to� support�

services� in� order� to� strengthen� them,� their� business� viability� and� their�

capacity� to� create� employment� and� income.�

(2)� These� services� should� include,� wherever� possible:

(a)� human� resource� development� programmes;

(b)� research� and� management� consultancy� services;

(c)� access� to� finance� and� investment;

(d)� accountancy� and� audit� services;

(e)� management� information� services;

(f)� information� and� public� relations� services;

(g)� consultancy� services�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h)� legal� and� taxation� services;

(i)� support� services� for� marketing;� and

(j)� other� support� services� where� appropriate.

(3)� Governments� should�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these� support�

협동조합주간 기념 국제컨퍼런스

179



services.� Cooperatives� and� their� organizations� should� be� encouraged� to�

participate� in�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these� services� and,�

wherever� feasible� and� appropriate,� to� finance� them.

(4)� Governments� should� recognize� the� role� of� cooperatives� and� their�

organizations� by� developing� appropriate� instruments� aimed� at� creating�

and� strengthening� cooperatives� at� national� and� local� levels.

12.� Governments� should,� where� appropriate,� adopt� measures� to�

facilitate� the� access� of� cooperatives� to� investment� finance� and� credit.�

Such� measures� should� notably:�

(a)� allow� loans� and� other� financial� facilities� to� be� offered;

(b)� simplify� administrative� procedures,� remedy� any� inadequate� level� of�

cooperative� assets,� and� reduce� the� cost� of� loan� transactions;

(c)� facilitate� an� autonomous� system� of� finance� for� cooperatives,�

including� savings� and� credit,� banking� and� insurance� cooperatives;� and

(d)� include� special� provisions� for� disadvantaged� groups.

13.� For� the� promotion� of� the� cooperative� movement,� governments�

should� encourage� conditions� favouring� the� development� of� technical,�

commercial� and� financial� linkages� among� all� forms� of� cooperatives� so�

as� to� facilitate� an� exchange� of� experience� and� the� sharing� of� risks� and�

benefits.

IV.� ROLE� OF�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AND�

COOPERATIVE� ORGANIZATIONS,� AND� RELATIONSHIPS� BETWEEN� THEM

14.�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cooperatives� for� the� attain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hould� seek,� together� with� cooperative� organizations,� ways� and� means�

of� cooperative� promotion.

15.� Employers'� organizations� should� consider,� where� appropriate,� the�

extension� of� membership� to� cooperatives� wishing� to� join� them� and�

provide� appropriate� support� services� on�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applying� to� other� members.

16.� Workers'� organizations� should� be� encouraged� to:�

(a)� advise� and� assist� workers� in� cooperatives� to� joi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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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b)� assist� their� members� to� establish� cooperatives,� including� with� the�

aim� of� facilitating� access� to� basic� goods� and� services;

(c)� participate� in� committees� and� working� groups� at� the� loc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that� consider� economic� and� social� issues� having�

an� impact� on� cooperatives;

(d)� assist� and� participate� in� the� setting� up� of� new� cooperatives� with� a�

view� to� the� creation� or� maintenance� of� employment,� including� in� cases�

of� proposed� closures� of� enterprises;

(e)� assist� and� participate� in� programmes� for� cooperatives� aimed� at�

improving� their� productivity;

(f)� promote� equality� of� opportunity� in� cooperatives;

(g)� promote�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worker-members� of�

cooperatives;� and

(h)� undertake� any� other� activities� for� the� promotion� of� cooperatives,�

including� education� and� training.

17.� Cooperatives� and� organizations� representing� them� should� be�

encouraged� to:�

(a)� establish� an� active� relationship� with�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and� concerned�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agencies� with� a� view� to� creating� a� favourable� climate� for�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s;

(b)� manage� their� own� support� services� and� contribute� to� their�

financing;

(c)� provide� commercial� and� financial� services� to� affiliated� cooperatives;

(d)� invest� in,� and� further,� human� resource� development� of� their�

members,� workers� and� managers;

(e)� further� the� development� of� and� affiliation� wi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ve� organizations;

(f)� represent� the� national� cooperative� moveme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g)� undertake� any� other� activities� for� the� promotion� of� cooperatives.

V.� INTERNATION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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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be� facilitated� through:�

(a)� exchanging� information� on� policies� and� programmes� that� have�

proved� to� be� effective� in� employment� creation� and� income� generation�

for� members� of� cooperatives;

(b)� encouraging� and� promoting� relationships� between� national� and�

international� bodies� and� institutions�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cooperatives� in� order� to� permit:�

(i)� the� exchange� of� personnel� and� ideas,� of� educational� and� training�

materials,� methodologies� and� reference� materials;

(ii)� the� compilation� and� utilization� of� research� material� and� other� data�

on� cooperatives� and� their� development;

(iii)� the� establishment� of� alliances�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s�

between� cooperatives;

(iv)�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cooperative� values� and� principles;�

and

(v)� the� establishment� of� commercial� relations� between� cooperatives;

(c)� access� of� cooperatives� to� national� and� international� data,� such� as�

market� information,� legislation,� training� methods� and� techniques,�

technology� and� product� standards;� and

(d)� developing,� where� it� is� warranted� and� possible,� and� in� consultation�

with� cooperatives,� employers'� and� workers'� organizations� concerned,�

common� regional� and� international� guidelines� and� legislation� to� support�

cooperatives.

VI.� FINAL� PROVISION

19.� The� present� Recommendation� revises� and� replaces� the� Co-operatives�

(Developing� Countries)� Recommendation,� 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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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EXTRACT� FROM� THE� 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 IN� 1995

The� cooperative� principles� are� guidelines� by� which� cooperatives� put�

their� values� into� practice.

Voluntary� and� open� membership

Cooperatives� are� voluntary� organizations,� open� to� all� persons� able� to�

use� their� services� and� willing� to� accept� the� responsibilities� of�

membership,� without� gender,� social,� racial,� political� or� religious�

discrimination.

Democratic� member� control

Cooperatives� are� democratic� organizations� controlled� by� their� members,�

who� actively� participate� in� setting� their� policies� and� making� decisions.�

Men� and� women� serving� as� elected� representatives� are� accountable� to�

the� membership.� In� primary� cooperatives� members� have� equal� voting�

rights� (one� member,� one� vote)� and� cooperatives� at� other� levels� are� also�

organized� in� a� democratic� manner.

Member� economic� participation

Members� contribute� equitably� to,� and� democratically� control,� the� capital�

of� their� cooperative.� At� least� part� of� that� capital� is� usually� the� common�

property� of� the� cooperative.

Members� usually� receive� limited� compensation,� if� any,� on� capital�

subscribed� as� a� condition� of� membership.� Members� allocate� surpluses�

for� any� or� all� of� the� following� purposes:� developing� their� cooperative,�

possibly� by� setting� up� reserves,� part� of� which� at� least� would� be�

indivisible;� benefiting� members� in� proportion� to� their� transactions� with�

the� cooperative;� and� supporting� other� activities� approved� by� the�

membership.

Autonomy� and� independence

Cooperatives� are� autonomous,� self-help� organizations� controlled� by� their�

members.� If� they� enter� into� agreements� with� other� organizations,�

including� governments,� or� raise� capital� from� external� sources,� the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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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on� terms� that� ensure� democratic� control� by� their� members� and�

maintain� their� cooperative� autonomy.

Education,� training� and� information

Cooperatives� provide� education� and� training� for� their� members,� elected�

representatives,� managers,� and� employees� so� they� can� contribute�

effectively� to� the� development� of� their� cooperatives.� They� inform� the�

general� public� -� particularly� young� people� and� opinion� leaders� -� about�

the� nature� and� benefits� of� cooperation.

Cooperation� among� cooperatives

Cooperatives� serve� their� members� most� effectively� and� strengthen� the�

cooperative� movement� by� working� together� through� local,�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ructures.

Concern� for� community

Cooperatives� work�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ir� communities�

through� policies� approved� by� their�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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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문

오늘날�국제노동기구(ILO)는� 협동조합에�관한�명시적�권한을�가진� UN의�

유일한�전문기관입니다.� ILO는� 협동조합이라는�조직형태�하에서�대다수�

인구의�문제를�가장�잘� 다룰�수� 있다고�보며,� 이러한�협동조합의�중요성을�

전� 세계에�인식시키기�위해�협동조합분과의�설치(1920)� 이래로�협동조합의�

발전을�지원하는데�적극적으로�관여해왔습니다.

이러한� ILO의�협동조합�운동과의�밀접한�관계는�초대�사무총장인�알베르�

토마(1919-1932)에� 의해�확립되었습니다.� 그는�프랑스�협동조합가�이자�

세계적�차원에서�협동조합을�대표하는�조직은�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사회의�일원이었습니다.� 알베르�토마는�사무총장을�역임하는�동안�

ILO에서�사용자�및� 노동자와�마찬가지로�협동조합에게도�동일한�발언권을�

주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ILO� 총회에서�협동조합운동의�새로운�성장을�위한�체계를�

제공하는�국제적�정책�지침인� “협동조합�활성화�권고(The� Promotion� of�

Cooperative� Recommendation)”193호를�채택했습니다.� 많은�국제노동기준이�

협동조합에�대해�직·간접적으로�다루고�있지만,� 협동조합에�대해�전적으로�

다루고�있는�것은� 193호� 권고입니다.� 이� 권고는�이전의�것인� 1966년의�

협동조합(개발도상국)� 권고(Co-operatives� (Developing� Countries)�

Recommendation)� 제127호를�개정하여�대체한�것입니다.�

193호� 권고에서는�국가가�비공식�경제에서�이루어지는�노동을�주류�경제적�

삶과�통합된�법적으로�보호받는�노동으로�변환시키는데�있어�협동조합이�

중요한�역할을�하고,� 따라서�이를�촉진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습니다.� 또한�

이� 권고는�정부와�사용자�조직�및� 노동조합에�의해�채택되고�관련�시민�

사회조직에�의해�지원받은�부가된�가치를�가지고�있는�협동조합�발전을�

위한�유일한�국제적�정책체제입니다.

2012년�기준�세계� 70개� 이상의�국가가�권고� 193호에�기초하여�정책과�

법률을�변화시켰으며� ILO는� 2002년부터�협동조합에�대해�더� 나은�이해를�

촉진하고�적절한�정책을�위한�지침을�제공하기�위해� ICA와�협력하여�권고�

193호를�전파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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